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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 개요

■ 설립 근거

○ ’80년대 중반 남방 참다랑어 자원 보존관리조치 필요성 인정

○ ’94년 호주, 일본, 뉴질랜드가 자주적 관리협정을 공식화하는 형태로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발효

○ ’94년 5월,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설립

■ 설립 이후의 경위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남방참다랑어 어획량이 증가, 해당 국가에 가입을 권유

○ ’01년 (10.17) 한국 가입

■ 목적 

○남방참다랑어 보존 및 최적 이용을 위한 적절한 관리

■ 기능

○총허용어획량 및 국가별 조업할당량 결정

○자원보존관리조치 권고안 및 결의안 채택

○조업정보 및 통계자료 수집, 검증, 교환 및 보고

■ 사무국 : 호주 캔버라

■ 참여국 (9개국)

○회원국 (6개국)
-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

○협력적 비회원국 (1개국)
- 필리핀

○확대 위원회 (2개국)
- 대만,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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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3 Action Plan

행동 계획

00/11 Resolutions on Research Activities

과학조사에 관한 결의안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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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 계획
(2000년 3월 21일-23일 제6차 연례회의 제2부에서 채택)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함)는

남방참다랑어보존조약의 목적이 남방참다랑어(SBT)의 보존 및 최적 이용을 보장하는 것임을 상기
하면서,

비회원국에 등록되어 있는 다수의 어선이 SBT를 어획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CCSBT 보존조치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 긴급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비회원국이 조약에 가입하거나 위원회에 협력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회원국들의 노력을 인식하면서,

조약 제15조 4항에 귀속되는 회원국은 조약의 목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비회원국의 어획 활동을 
저지하고, 적절하게 유익한 행동을 취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아래와 같이 결의한다.

1. 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를 어획하고 있는 비회원국에 대해서 SBT의 보존관리 및 최적 이용을 
위해 회원국에게 적용되고 있는 조치(이하 “보존관리조치”라 칭함)의 실시에 관해 충분히 협력
하도록 요구한다. 또 위원회는 해당 비회원국이 이행한 행동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이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2. 위원회는 제7차 위원회나 그 이전에, 나아가 그 후에는 각 연례회의에 있어 위원회에 의해 
집계된 어획 데이터, 무역 정보, 어항 및 어장에 대해 얻을 수 있던 다른 관련 정보에 바탕을 
두고, 보존관리조치의 유효성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SBT를 어획하고 있는 비회원국을 특정한다.

3. 위원회의 의장은 제2항, 그리고 특정 비회원국에 대해 보존관리조치의 유효성을 경감시키는 
조업활동을 변경하도록 요구함과 동시에, 본 건에 관해서 해당 비회원국이 취한 행동을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구한다.

4. 회원국은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SBT를 어획하고 있는 비회원국에 대해 보존관리조치의 실시에 
관해 위원회와 충분히 협력하도록 요구한다.

5.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향후 연례회의에 대하여 제3항 및 제4항에서 요구된 비회원국이 취한 
행동을 평가해 어획 활동을 변경하지 않은 비회원국을 특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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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원회는 제5항에 의해 특정된 비회원국으로부터의 모든 형태의 남방참다랑어 제품에 관하여 
회원국의 국제적인 의무에 합치한 무역제한 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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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조사에 관한 결의안

1. CCSBT 외부 과학자에 의한 과학적 어획 구성 요소를 포함한 남방참다랑어 과학 조사 프로그램 
개발(2000년 11월 16일~18일 특별회의에서 채택)

2. CCSBT 토대 내에서의 조사폐사할당량(RMA)(2000년 11월 16~18일 특별회의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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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 외부과학자에 의한 과학적 어획 구성요소를 
포함한 남방참다랑어 과학조사 프로그램 개발

서론

위원회의 회원국은 외부 과학자 자문 패널이 남방참다랑어 과학조사프로그램(SRP)을 입안하는 
것에 합의했다. SRP는 앞으로의 모든 자원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개선된 데이터 및 정보 제시를 
통해 자원평가를 개선하고, 관리 전략/절차를 개발하기 위해 최근 CCSBT에 도입된 주도권을 
보충하는 것이다. 제1단계에서 SR은 프로그램의 효과가 장래의 조사 요건을 고려해 검토된 이후, 
2년간(2001-2002년) 실시된다.

과학조사 프로그램의 결과는 조약에 개요를 나타낸 것과 같이, 위원회의 목적인 남방참다랑어의 
보존 및 최적 이용을 달성하기 위해, 또한 2020년까지 1980년 수준의 친어 생물자원량을 회복
한다는 현재의 합의된 관리 목적에 필적하도록 위원회의 능력을 개선하여, 장래의 TAC를 설정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과학적 어획 조사(SFC)를 구성요소로 하는 SRP의 전체적인 목적은 위원
회에 의해 행해진 자원평가에서의 불확실성 수준을 감소하기 위해,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나타내고, 한층 더 조사의 방향성을 특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SRP는 매년 1,500톤까지의 어획 구성요소를 포함할 수 있다. SRP에 이용되는 연간 어획량은 나라별 
어획량과는 다른 어획량이 되며, 또한 위원회에 의해서 관리된다. 3개의 회원국이 검토하고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 활동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는 공평한 수단을 고안해야 한다. 

SRP의 입안에 있어 가능성 있는 개선점을 자원평가의 3가지 기본적인 입력 구성 요소의 어디에서 
찾아낼지를 검토해야 한다. 

1. 기본적 어업 데이터(예를 들면, 크기 및 연령 분포) 
2. 남방참다랑어의 생물학적 파라미터(예를 들면, 자연폐사율, 성숙 연령, 성장률, 체장/체중 관계, 
자원구조, 공간 역학), 그리고 

3. 자원풍도의 절대적 그리고/또는 상대적인 측정(예를 들면, CPUE. 어업 독립 조사 표식 방류 
시험)

이 제안은 외부 과학자가 각국의 과학자, 행정 관리 및 업계와 협의한 후, SRP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하고 있는 외부 과학자는 SRP 논의를 위해 2000년 11월에 위원회 각국의 과학자와 
함께 회의에 참가하여 요청되었으며, 프로그램의 과학적인 구성요소와 같도록 전체적인 프로
그램의 디자인, 내용 및 가능성 있는 목적으로 관련 정보를 청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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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과학자는 협력적인 작업 순서를 개발하고, 적절하면 회원국 간에 있어서의 주지 및 과학
위원회에서의 토의를 위해, 2001년 2월 중순 사무국에 초안을 제출하기 전인 12월 또는 1월에 
그들의 형편에 따라 별도의 회의를 소집할 것이 장려된다. 외부 과학자는 SRP의 개발에 있어 
각국 과학자 및 다른 외부 과학자를 포함한 다른 과학자로부터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사무국은 
회원국 간의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외부 과학자에 제시된 모든 코멘트를 배부한다. 외부 과학자는 
만일 그들로부터 요구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 

권한 

제안된 SRP에 관한 보고서는 적절한 검토에 첨부되어야 하며, 나아가 아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 SRP가 취급하는 위원회의 자원 평가에서 주요 불확실성의 확인과 선택의 기초
∙ 개별 조사 서브 프로그램과 그들이 취급하는 불확실성의 확인 및 평가 
∙ SRP의 각 구성 요소를 위한 필요조건의 보고 
∙ 첫해에 얻을 수 있는 결과에 따른 개정 절차 
∙ 두번째 해 말에 있어서의 SRP의 평가 기준 및 프로세스 

SRP의 각 조사 프로젝트는 아래와 같이 적절한 검토에 첨부되어야 하며, 나아가 아래에 한정되지 
않는다.  

∙ 조사/시험 계획
∙ 샘플 규모의 필요조건을 포함한 수집되는 데이터 
∙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과 적절한 경우 기대되는 정밀도 수준(즉, CVs) 
∙ 그 결과가 어떻게 자원 평가에 통합되고, 그것들이 어떻게 그 프로세스에 공헌할 것인지
∙ 자원 및 실행의 요건(해역, 기간, 데이터 수집 절차, 선단 전개 조건 등) 
∙ 적절한 경우 필요한 어획량 및 어획미수의 견적(예를 들어, 어획 그리고/또는 표식 방류)
∙ 옵서버의 포착 레벨을 포함한 증명 절차 
∙ 현장 조사 및 데이터 수집 구성요소를 실시하기 위해 구할 수 있는 인재
∙ 결과의 분석 및 재검토를 위한 과정(예를 들면, 워크숍) 

외부 과학자, 각국 과학자, 행정관리 및 업계는 매년/시즌의 마지막에 회의를 가져 진척 상황을 
재검토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변경의 권고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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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회원국들 간의 시급한 배포와 2001년 3월에 개최되는 과학위원회에서의 논의로 인해 외부 과학
자는 2001년 2월 중순까지 CCSBT 사무국에 그들 보고서의 초안을 제출한다.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는 외부 과학자의 보고에 있어, 외부 과학자는 만장일치로 합의된 보고서를 
과학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노력한다.

결정 절차 

외부 과학자의 보고가 과학위원회에서 논의되는 경우, 그 보고서의 위원회 제출에 관련해 아래의 
의사결정 절차가 적용된다. 

(a) 만일 외부 과학자가 과학위원회에 만장일치의 보고서를 제시하는지, 또는 4대 1의 다수결로 
채택되어 보고서를 제시하는 경우 

   (i) 과학위원회의 멤버, 외부 과학자는 그 보고가 과학위원회의 보고서로서 위원회에 제출되도록 
토의한 후, 그 보고서나 수정 보고서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ii) 만일 과학위원회의 멤버 및 외부 과학자간에 합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그 때는 외부 과학
자의 만장일치 보고서 또는 다수결의 보고서가, 아마도 별도 의견의 선택 사항을 첨부한 과학
위원회 보고서로서 위원회에 제출된다. 

(b) 만일 외부 과학자가 (a)의 상황 이외의 보고서를 제시했을 경우

   (i) 과학위원회의 멤버 및 외부 과학자는 과학위원회 보고서로서 위원회에 보내도록 보고서에 
대해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ii) 만일 과학위원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그때는 IATTC 및 ICCAT의 과학위원회에 

외부 과학자에게 줄 수 있었던 부탁 사항에 따라 SRP 보고서의 최종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할 것을 의뢰한다. SRP의 작업을 실행하는 과학위원회의 멤버인 CCSBT 회원국의 국민이 
그 작업에 참가해서는 안된다. 이후, 관련 과학위원회의 보고서는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
회의 과학위원회 보고서로서 위원회에 제출된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제시된 과학위원회 보고는 SRP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위해 위원회 토의에 
첨부된다. 만일 위원회가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 과학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보고서가 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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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BT 토대 내에 있어서의 조사폐사할당량(RMA)

회원국이 그 보존 및 최적 이용을 위해 남방참다랑어(SBT)의 생물학적 지식, 자원 상황 및 생태학
적인 지식을 개선하는 것은 필요 불가결하다. 그러한 정보의 수집을 촉진하기 위해서 “조사폐사
할당량(RMA)”을 창설하는 것이 적절하다.

RMA를 이용할 수 있는 과학조사 활동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1. 아래와 같이 “상업적인 조업”을 포함하지 않는 조사 활동
   (1) 과학조사선(예를 들어, Shoyo-maru)에 의한 유생 및 치어의 포획
   (2) 케이지나 음파탐지로 TS 측정과 같은 조사에 의해 포획된 어족자원

2. 아래와 같은 남방참다랑어를 어획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사활동으로 인한 우발적인 
폐사

   (1) 표식방류 조사(표식방류 활동 동안에 폐사한 어류)
   (2) 음향조사를 실시 중인 종의 확인을 위해서 포획된 어류

3. 한정된 조사규모에 의한 가능성 조사 연구
전면적 계획을 입안하는 토대를 구축하기 위한 연구

RMA의 전체 수준은 매년 10톤을 넘어서는 안되며, 합의된 CCSBT 과학조사계획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RMA를 이용하는 회원국은 조사활동 실시 전 검토를 통해, 그 목적과 예상되는 조사 폐사량 수준을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회원국에 제시한다. 회원국은 조사 활동의 결과 포획된 정확한 어류의 수 
및 크기에 관한 보고를 과학위원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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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조사계획에 관한 CCSBT 과학위원회 보고서
(2001년 4월 18일-21일에 개최된 제7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2001년 3월 23일(금)

서론

과학 조사 계획(SRP)의 개발에 대해 논의한 2000년 11윌의 CCSBT 과학회의에 따라 자문 패널은 
보고서를 준비했다. 2001년 3월 과학위원회 모임에 모든 회원국이 함께 논의하였으며, 과학위원
회는 통합된 SRP를 정리했다. 다음 보고서는 그 회의에서 채택되어 권고된 SRP이다.

과학위원회가 생각하는 SRP의 목적은 자원 평가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향후 자원량의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신뢰성 있는 지표의 개발에 공헌하는 것이다. 장래의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는 TAC 설정을 촉진하는 피드백 규칙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많은 조사 항목들이 SRP의 바람직한 구성 요소로 제안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1- 남방 참 다랑어 어획 평가 
2- CPUE의 해석 및 분석 
3- 과학 옵서버 계획 
4- 통상의 표지 방류 계획 
5- 직접 연령 사정 
6- 기록과 팝업 표식 달기 
7- 가입량 모니터링 계획 
8- 산란친어 생물자원량 지표 개발 
9- 생식역(生息域)의 정의를 개선하기 위한 수산 해황 

이러한 구성요소의 일부는(항목 5-9) 현재 회원국들에 의해 진행 중인 조사이며, 과학위원회로서는 
이러한 조사를 인정하고 계속적인 조사를 장려한다. CCSBT에 의한 추가적인 직접적 주도권이 
가장 필요하며, 단기간에 실시하는 자원평가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로서 항목 1-4가 과학위원회에 의해 재검토되었다. CCSBT는 항목 5-9에 대해서도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18︱



︱19︱

남방참다랑어 어획 평가

모든 선단에 의해서 어획된 남방참다랑어 어획평가는 자원평가 과정의 기초가 된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평가하기 위해서 수집해야 할 정보는 아래를 포함한다.

A. 연승어업 
1. 아래를 포함한 노력량의 상세 사항 :

∙ 낚시 세트의 수 
∙ 설치 및 끈 장소
∙ 설치 및 끈 일시

2. 아래 사항을 포함한 어획의 상세 사항:
∙ 어획 조성(남방참다랑어, 다른 다랑어 및 다랑어류의 미수 및 체장 또는 체중) 
∙ 보유한 양과 투기 한 어획량 

3. 남방참다랑어의 체장, 체중, 성별 및 다른 샘물 학적 데이터
4. 연령 사정을 위한 남방참다랑어의 이석(耳石)
5. 표식 회수
6. 남방참다랑어의 CPUE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료(표층수온, 풍향 및 풍속 등) 

B. 선망어업
1. 아래를 포함한 노력량의 상세 사항 

∙ 그물 크기(길이 및 깊이)
∙ 그물 양륙장소 
∙ 투망 빛 인망 일시 
∙ 항공기 목시를 포함한 목시 장치의 이용 
∙ 목시된 어군의 정보(어군의 수, 어군의 크기 등) 

2. 아래를 포함한 어획의 상세 사항 
∙ 어획 조성(남방참다랑어, 다른 다랑어 및 다랑어류의 미수 및 체장 또는 체중)
∙ 보유 및 투기 한 어획량 
∙ 조업 중 폐사미수 및 중량
∙ 축양그물까지 예행(曳行)하는 동안 폐사어의 미수 및 중량

3. 어획 시 남방참다랑어의 체장, 체중, 성별 및 다른 생물학적 데이터
4. 연령 사정을 위한 남방참다랑어의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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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식 회수 
6. 남방참다랑어의 CPUE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료(표층수온, 풍향 및 풍속 등) 

C. 장대 낚시 어업 
1. 아래를 포함한 노력량의 상세 사항 

∙ 장대의 수(자동 및 수동)
∙ 조업 개시 및 종료 장소 
∙ 조업 개시 및 종료 일시
∙ 항공기 목시를 포함한 목시 장치의 이용
∙ 목시된 어군의 정보(어군의 수, 어군의 크기 등) 

2. 아래를 포함한 어획의 상세 사항
∙ 어획 조성(남방참다랑어, 다른 다랑어 및 다랑 어류의 미수 및 체장 또는 체중)
∙ 보유 및 투기 된 어획량 

3. 남방참다랑어의 체장, 체중, 성별 및 다른 생물학적 자료
4. 연령 사정을 위한 남방참다랑어의 이석 
5. 표식 회수 
6. 남방참다랑어의 CPUE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료(표층수온, 풍향 및 풍속 등) 

D. 기타 어업(예를 들어, 트롤, 끌어당겨 어획하는 그물 등)
1. 아래를 포함한 노력량의 상세 사항

∙ 낚시틀의 수 또는 적절한 노력량 방법
∙ 조업 개시 및 종료 장소
∙ 조업 개시 및 종료 일시

2. 아래를 포함한 어획의 상세 사항 
∙ 어획 조성(남방참다랑어, 다른 다랑어 및 다랑어류의 미수 및 체장 또는 체중) 
∙ 보유 및 투기 한 어획량 
∙ 어획 시간 

3. 남방참다랑어의 체장, 체중, 성별 및 다른 생물학적 자료
4. 연령 사정을 위한 남방참다랑어의 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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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식 회수 
6. CPUE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료(표층수온, 풍향 및 풍속 등)

어획을 평가하기 위한 이러한 정보수집 계획은 아래의 접근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

1. 항해일지 시스템을 이용해 어선으로부터 어획 및 노력량에 관한 정보 보고 

2. 항구에서의 검사원에 의한 양륙 감시 및 시료 채취 

3. 과학 옵서버에 의한 해상에서의 어획 감시 및 시료 채취

4. 무역정보 계획과 같은 메커니즘을 통한 확인 절차 

이 제안된 SRP와 과학옵서버계획과 같이 다른 제안되고 있는 SRP와의 사이에는 분명 중복되는 
점이 있다. 아래의 가이드라인이 이들 데이터의 수집을 관리해야 한다.

  1- 회원국은 자국 기선에 대한 이들 데이터의 수집에 책임을 가진다.

  2- CCSBT는 수집되는 데이터의 품질 기준을 준비해야 한다. 

  3- CCSBT 데이터 관리자는 회원국과 작업을 실시해, 합의에 의해 결정된 CCSBT에 송부하는 
데이터의 공간적 범위에 관한 결정과 회원국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가 CCSBT 데이터베이스에 
통합되도록 한다. 

  4- 어획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비회원국과의 2개국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이러한 2개국 간 
협의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2개국 간 협정 범위의 한계에 따르고, CCSBT 데이터 
관리자에게 송부되는 것이 당연하다. 만일 2개국 간 협정이 제3국에의 송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러한 상호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5- 비회원국의 어획량을 확정하는 기존 협정이 없는 경우, CCSBT 사무국이 그러한 데이터의 
수집을 요구하는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6- CCSBT의 데이터 관리자는 비회원국의 어획량에 관한 데이터의 수집, 정리 및 유지,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국가적 기밀성 조건은 CCSBT에 송부하는 데이터의 상세 사항을 제한할지도 모른다. 또한 
CCSBT는 CCSBT에 의해 보존되고 있는 데이터 공표를 위한 기밀성에 관한 의정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CPUE의 해석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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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UE의 해석 및 분석의 전반적인 목적은 자원량의 과거 경향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즉, 현재 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또한 TAC를 설정하기 위한 의사결정 룰의 일부로서 이용하는 
자원량의 향후 동향을 감시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다.

과거에 실시된 시험조업은 Constant-square(CS)와 Variable-square(VS) 모델로 대표되는 CPUE의 
동향에 관한 두 가지의 극단적인 해석을 배경으로 발안되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는 VS의 해석
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즉, 현재 일본의 연승어업에 의한 어획이 없는 해역에서도 
많은 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노력량 분포로부터 광범위한 공간 규모로, 또한 
과거의 시험조업 계획의 결과로부터 특정 지역의 규모로 증명되고 있다. CS의 해석에 대한 하나의 
잠재적인 문제는 1990년 이래, 연령이 낮은 어류의 CPUE가 높아진 것은 자원량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조업이 있던 해역이 축소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계치로서 VS 및 CS를 이용하는 지금까지의 CCSBT의 자원 평가는 CPUE의 경향에서 
불확실성을 과대평가하고 있고, 또한 과학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이 이들 둘 사이의 중간적인 방법을 
더욱 개발할 것을 권고한다. fine-scale 분석 때문에, B-ratio 방법(Campbell et al. SBFS/95/. 
SBF/96/10)이 어선 어획률이 높은 어장을 도모하는 그 뛰어난 능력을 추정하므로, 하나의 하한
으로서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위원회는 시공간의 경향을 정합시키기 위한 다른 방법과 함께, 
지리통계적 방법도 한층 더 작업이 필요하다. 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라 향후 CPUE 분석방법 개발을 
관리해야 한다.

1- 모든 방법에 대한 대수방정식 및 데이터베이스 입력 데이터는 회원국이 한번 제출된 방법을 
모사할 수 있도록 입수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2- CPUE 분석 방법 평가에 이용되기 전, 모든 관심 있는 회원국은 그 방법을 모사하기 위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CPUE 분석 방법은 평가에 이용되기 전, 새로운 정보 또는 방법의 도입에 대한 CCSBT 의정서에 
따른다. 

과학위원회는 이상의 기준을 B-ratio 또는 지리 통계적 접근법을 사용한 2001년 7월부터 9월
까지의 평가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한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과학위원회는 자문 패널의 지도에 따라 2001년의 평가를 위해 몇 개의 잠정적인 CPUE 시계열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PUE 분석 방법이 작성되면, CPUE의 해석에 관한 조사 필요성 및 
설계를 평가하는 것은 가능해진다. 

과학 옵서버 계획

과학옵서버 계획은 어떠한 어업관리 시스템에 있어서도 필요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또한 CCSBT SRP의 주요한 요소가 된다.

과학옵서버에 의해 수집되는 정보에는 아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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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같은 CPUE 데이터의 해석 및 표준화를 촉진하는 노력량의 상세 사항 

∙ 사용되는 어구 총수 및 어구 기술적 상세 사항
∙ 조업 장소 
∙ 조업 일시

2. 아래를 포함한 어획의 상세 사항
∙ 어획 조성(남방참다랑어, 다른 다랑어 및 다랑어류의 미수 및 체장 또는 제중)
∙ 보관 및 투기한 어휘량

3. 남방참다랑어의 체장, 제중, 성별 및 다른 생물학적 자료

4. 연령 사정에 이용하는 남방참다랑어의 이석

5. 표식 회수의 감시

6. 남방참다랑어의 CPUE에 영향을 줌 가능성이 있는 환경 자료(표층수온, 풍향 및 풍속 등)

7. 조사 의무-자격을 얻은 옵서버가 상세한 생식 기관의 시료 등을 수집하고 능숙하고 적절히 
물고기에 표식을 다는 것 등.

아래의 원칙에 의해 CCSBT 옵서버 계획 실시를 관리해야 한다.

  1- 과학위원회는 목표 레벨로서 어획량 및 노력량의 감시를 위해서 10%의 옵서버 운용률을 
권고했다.

  2- 표식 회수를 추정하기 위한 읍서버 운용률의 적정한 수준은 표식방류계획의 규모 및 표식 
회수율을 따르고 있다. 옵서버 운용률을 보다 증가시키는 것과 표식 방류를 철저하게 하는 것 
사이의 역상관관계는 표식방류를 계획할 때,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CCSBT는 옵서버 훈련, 옵서버 계획의 운영 몇 사용하는 형식을 포함한 수집되는 데이터의 
기준을 준비해야 한다. 

  4- CCSBT 사무국은 회원국의 옵서버 조정자들과 함께 작업하여, 수집된 데이터가 CCSBT의 
의정서에 합의된 CCSB0T의 데이터베이스의 일부가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5- 회원국은 공해 및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으로의 기국선의 옵서버 운영에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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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모든 어선구성은 감시되고, 옵서버 운용 범위의 목표 수준은 모든 어선 구성에 대해 같지 않으면 
안 된다.

  7- 어선 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옵서버 계획의 결과에 대한 상호 신뢰를 증가시키는데 관심을 두어, 
정기적인 각국 간 옵서버 교환과 비회원국으로부터의 옵서버 채용은 장려되는 것이 당연하다.

통상의 표식 방류 계획

자원 평가 모델은 어느 정도 어업에 의존해 어획에 의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능숙하게 기능
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구에서는 정확하게 풍도의 동향을 추정하기 위한 어획에 의존하는 
자원평가 방법의 능력에는 특히, 자원 회복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적이 있다(왜냐하면 
어획은 자원의 경향을 설명하는 주요한 요소는 아니기 때문이다). 즉, 감소중인 자원은 증가 중인 자원
보다 정확하게 추정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신뢰성의 낮은 자원풍도지수가 있는 경우나, 절대량의 
추정이 전혀 없는 경우에 그렇다. 따라서 과학위원회는 표식방류계획은 자연 및 어획 폐사 계수에 
관한 중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시할 수 있어 자원량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능력을 개선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표식의 회수율에 관한 그러한 연령을 특정하는 정보는 다른 풍도지수와는 비교적으로
 독립되므로 중요하다.

혼합율에 관한 기설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과학위윈회는 표식 방류는 지리적으로 광범위하게 
수행할 것을 추천한다. 보다 연령이 낮은 어류에 표식 방류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은 
한편으로, 표식방류계획에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모든 구성 요소를 표식방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더욱이 회수율 및 보고율의 정확한 추정을 위해, 이 SRP의 구성요소는 적절한 옵서버 
운용률로 관련지어야하는 것이다.

능숙하게 계획되어 실시한 통상의 표식방류계획은 CPUE의 경향이나 항공기 목시 조사로부터의 풍도 
지표를 보충하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 추가적인 정보는 장래 조사의 방향성을 특정하기 위해, 그리고 
위원회에 의해 행해지는 자원평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계학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는 SRP의 전체적인 목적 달성을 촉진한다. 능숙하게 설계된 표식방류계획은 
어획량 추정과 조합된 어획폐사률의 추정을 가능하게 하여 자원량 추정치를 제시한다.

과학위원회는 통상의 표식방류는 다음의 접근법을 이용해 실시해야 할 것을 권고한다.

1. 하절기동안 오스트레일리아 연안바다에 있어서의 남방참다랑어 1, 2세어에 대한 표식방류를 위해 
외줄낚시 어선을 사용한다. 표식방류의 연간 목표수는 10.000-15.000마리이다. 이 방법이 남방참
다랑어 개체군에 대한 표식방류를 실시하는 가장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생각된다.

2. 오스트레일리아 바다에서 남방참다랑어 개체군에 방류된 표식을 교부한 치어의 이후 혼합율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 과학위원회는 남방참다랑어 치어의 다른 정보가 어디서 특정 할 수 있고, 또 이러한 
해역에서의 표식 방류가 어디서 착수되었는지를 권고했다. 

3. 이상적인 표식방류는 남방참다랑어 개체군의 모든 연급 및 해역을 넘어 실시되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잘 균형 잡힌 표식방류계획은 전용 연승 표식 방류와 옵서버가 승선하고 있는 상업 
연승어선으로부터의 자주적인 표식방류의 편성을 포함한다. 이 편성의 자세한 것은 계획의 최종 
설계 단계에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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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SBT는 통상의 눈에 보이는 형태의 표식 회수율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또는 눈에 보이는 
표식의 후계가 되는 매입식 표식과 같은 은폐식 표식을 사용할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 은폐식 
표식에는 주로 물고기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주는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특유의 것이 아니며 더욱 조사해야한다.

5. 표식의 회수가 자주 표식방류계획의 가장 문제가 되는 요소의 하나이므로, CCSBT는 효과적인 
표식방류 및 표식회수 보고에 대한 강한 유인을 야기시켜야 한다.

6. 어떠한 표식방류 조사도 CCSBT에 의해 조정되고, CCSBT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데이터는 
모든 회원국이 이용 가능해야 한다.

제안된 SRP의 이 요소와 다른 제안되고 있는 구성요소 특히, 과학옵서버 계획과의 사이에는 분명히 
중복이 있다.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표식방류계획이 실시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과학위원회로부터의 조연에 근거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책임이 있다. 몇 개의 표식방류계획은 각 
체결국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르며, 한편으로 다른 표식방류계획은 일괄적인 접근
법을 이용해 수집하는 것이 최선일지도 모른다. 

과학위원회는 능숙하게 설계된 통상의 표식방류계획으로부터의 결과를 통해 어획 폐사율 추정치를 
제시하고, 또 이것에 의해 현재의 자원량이 현재 자원 평가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기회를 제공
하게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과학위원회는 표식방류계획이 표식 보고율, 표식 폐사율, 표식 탈락 
및 혼합율에 관한 자원량의 가설에 대한 관련 지표를 제시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므로 과학
위원회는 위원회가 미래의 평가에 입력하고, 가능한 한 시급한 정보 수집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
성을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표식방류계획을 실시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처
하는 것을 권고한다.

권고

과학위원회는 SRP에 대한 다음의 권고를 실시한다. 

∙ 최우선 사항은 총체적인 어획의 평가 및 수량화이다. 

∙ 두번째 우선 사항은 자원 평가에 포함하기 위한 CPUE 분석방법의 개발 및 용인이다. 한번 또는 
그 이상 CPUE 분석방법이 개발되면 CPUE의 해석에 관한 조사의 필요성 및 설계를 평가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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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우선순위는 다음 두 가지 항목이다. 먼저, 잘 설계된 통상의 표식 방류 계획의 실시이다. 
과학위원회는 이 계획에 따른 결과는 앞으로의 자원 평가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고, 또한 자원 평가에 있어서의 주요한 조정지표인 CPUE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권고한다. 과학위원회는 연승어선에 의한 표식 방류는 고비용이 예상되므로, 외줄낚시 어선으로 
저연령어의 표식방류를 하는 것이 연승어선으로 고연령어의 표식방류를 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확신하고 있지만, 고연령어의 표식방류는 자원의 혼합이나 고연령어의 분포에 대한 보다 
유익한 정보를 제시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 또 다른 세번째 우선순위는 보다 완성된 과학옵서버계획을 실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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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 
(Amended 
10/10) 

Resolution on the Establishment of a Record of 
Authorised Farms

양식장 허가기록부에 관한 결의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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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허가기록부에 관한 결의
(2008년 10월 14일~17일, 제15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2010년 10월 9일~10일, 제5차 이행위원회에서 개정)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및 24미터 이상의 CCSBT 남방참다랑어 조업 허가 선박 기록부의 
수립”이 2003년 제10차 연례회의에서 채택되었고, 2004년 모든 선박에 대해 채택되었음을 주지하며,

상당량의 남방참다랑어(SBT)가 양식을 위해 어획되어왔고 현재 어획되고 있음을 더욱 주지하며, 

CCSBT 협약의 제8조 3항(b)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위원회는 SBT 양식을 위해 허가된 CCSBT 양식 시설 기록부를 수립하고 관리한다(이후 허가된 
양식장으로 함). 본 결의안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기록에 등재되지 않은 SBT 양식장은 SBT 
양식을 위해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2. SBT 양식장이 각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의 관할수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국은 가능한 경우 전자적으로 사무국장에게 2008년 12월 31일까지 SBT 양식이 
허가된 양식장 목록을 제출한다. 본 목록은 다음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허가된 양식장 시설명 및 등록 번호
    - 이전의 시설명(해당되는 경우)
    - 소유자 및 운영자의 성명과 주소
    - 위치(경도 및 위도 포함)
    - 시설 용량(톤)
    - SBT 양식 허가 기간

3. 각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은 CCSBT 허가 양식장 기록부 수립 후, CCSBT 허가 양식장 
기록부에 추가, 삭제 및/또는 수정 발생 시, 이를 사무국장에 고지한다.

4. 사무국장은 CCSBT 허가 양식장 기록부를 관리하고 CCSBT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
하여 전자적인 방식을 통해 위원회의 기밀보장 정책에 따라 기록의 공공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6. 허가된 양식장이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관할수역 내에 위치한 경우, 해당국은 허가된 
양식장이 관련된 CCSBT 조치를 준수할 것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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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은 적용 가능한 법적절차 내에서 CCSBT 허가 양식장 기록부에 등재
되지 않은 양식장으로 운반되거나 운반되어 온 SBT의 수출, 수입, 재수출 및/또는 국내 어획물의 
양륙을 허가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다.

8. CCSBT 어획증명제도(SCD)에 의거하는 CCSBT 보존관리조치의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i)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CCSBT 허가 양식장 기록부에 등재된 양식시설에만 CDS 
서류를 허가한다.

   ii) SBT를 양식하는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양식된 SBT가 자국 관할수역 내에서 국내에서 
처음 판매되는 경우, CCSBT 허가 양식장 기록에 등재된 양식 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된 CDS 
문서를 동반할 것을 의무화한다.

   iii)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양식된 SBT가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영토에서 
수입된 경우, CCSBT 허가 양식장 기록에 등재된 양식시설에 대해서만 허가된 CDS 서류를 
동반할 것을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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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09/10 Resolution on action plans to ensure compliance 
with Conservation and Management Measures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위한 행동계획 결의

09/10 Resolution on the Total Allowable Catch and Future 
Management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제도와 향후 관리에 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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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관리조치 준수를 위한 행동계획 결의
(제16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 2009년 10월 20~23일)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결의하였다.

1.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은 2010년 4월 1일까지 사무국에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는 행동
계획 특히, 남방참다랑어에 대한 전세계 쿼터량에 따른 각국 할당량에 대해 제출해야 한다. 
행동계획은 어업인들이 보고하는 SBT와 ERS의 어획자료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2.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의 원양연승어선은 적어도 3가지 영역에서 행동계획 개선에 대해 
지정해야 한다.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의 권한으로 어획량의 실제적 감시와 노력으로 어선의 
10% 범위 내에서 남방참다랑어 전재의 항구국 검사, 과학적인 옵서버를 통한 어획량 자료의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효율적인 항구국 검사를 위해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남방참다
랑어 전재의 항구를 자국 어선에 지정해야 하며, 다른 국외 항구에서의 전재를 금지시키고, 
효율적 감시를 위해 필요한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정된 항구국과 정보를 교환해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SBT의 합법적인 상업거래를 방해하지 않는 이상 모든 조치는 시행되어야 
한다.

3. SBT를 축양하는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2011년 어기에 가두리에서 이동된 SBT의 10%를 
감시하기 위해 스테레오 비디오 시스템의 상업적 거래를 시행해야 한다. 만약 시스템이 성공
적인 것으로 증명이 되면, 다음 시즌에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채택될 것이다.

4. 확대 위원회는 적절하다면 모든 SBT어업과 축양활동에 적용될 수 있는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개발해야 한다.

5. 모든 회원국과 비회원국은 2010년 이행위원회 회의에서 행동계획의 이행과 결과에 관한 보고
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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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 총허용어획량제도와 향후 관리에 관한 결의
(제16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 2009년 10월 20~23일)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현재 자원량의 상태 특히, 확대과학위원회로부터 최근 자원평가가 기존 산란자원량의 3%~8% 
사이에 있음을 충고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확대과학위원회가 현재 11,810톤의 총허용어획량 보다 낮은 어획량으로의 감축을 권고하는 것을 
고려하고,

남방참다랑어의 적절한 이용목적과 함께 자원량의 보존관리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고,

수산업이 즉각적으로 조정할 시간을 허용하고, 총허용어획량의 지속적 감축이 바람직함을 염두에 
두며,

합당한 시간 내에 기존 산란 자원량의 잠정적인 갱신 목표치인 20%의 자원량 갱신을 결정하고,

자원량 갱신을 위해 감축은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확대 위원회의 각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어획수준이 국제할당량에 준수하며 확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관리조치를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보증할 수 있는 필요조치를 취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
임을 인식하고,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 제8항 3(a)절에 따라 확대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2010년과 2011년 어기동안 전세계 TAC는 2년에 걸쳐 평균수준의 80%1)까지 감축될 것이다.

   2. 이에 따라 2010년과 2011년의 전세계 평균 TAC는 9,449t일 것이다.

   3. 2009년 12월 15일까지 각 회원국은 사무국에 2010년과 2011년 어기동안 어떻게 할당량2)을 
배분할 것인지에 관하여 공식적인 권고를 해야 한다.

   4. CCSBT 관리절차(MP)는 2010년 연례회의에서 확대 위원회에 의한 협정을 통해 2010년에 
만료될 것이다.

   5. 긴급조치는 관례적으로 낮은 수준보다 더 낮은 가입량과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MP의 부분
으로 개정될 것이다.  

   6. MP는 2011년에 이행되며, 2012년부터 설정할 TAC의 근간이 된다.

1) 첫해 각 회원국의 어획량은 가능한 한 많이 감축해야 하며, 회원국은 적어도 현 수준의 10%까지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국제적 할당량에 대한 회원국의 협정은 확대 위원회 보고서에서 설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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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2012년까지 MP가 완료될 수 없는 경우에는 확대 위원회가 새로운 자원평가 근거를 내놓지 
않는 한 2012년 어기 동안 5,000t~6,000t의 TAC를 감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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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10 Resolution on Reporting all Sources of Mortality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 보고에 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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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 보고에 관한 결의
(2012년 10월 1-4일 제19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이 제11차 위원회 회의와 제5차 이행위원회 회의 보고에 기록된 남방
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에 관하여 보고하기로 한 이전 합의를 상기하고,

폐사율의 모든 원인에 관한 데이터 및 보고 요구사항을 명확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위원회 결의의 
이전 약속들을 기록하는 것에 관해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이 보는 가치를 고려하며, 

2011년 위원회 특별 회의에서 채택한 CCSBT 전략 계획을 더욱 상기하고,

전략 계획에서,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이 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보장하는 규칙에 관한 회원국의 합의에 ‘매우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
했음에 주목하고,

과학위원회가 본 데이터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하고,

제8조 3(b)항에 따라 다음을 합의한다.

1. 모든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제2항에 따라서, 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에 관한 
정확하고 완전한 데이터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 

2.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이 본 결의 제1항이 요구하는 완전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에 관한 최적 추정치를 위원회에 제출하는 국가 
보고서에 보고해야 한다. 

3. 본 결의 목적을 위해, “폐사율의 모든 원인”은 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의 거동 – 살아
있고 건강한, 빈사상태, 폐사 – 등을 포함한 폐기와 레저어획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4. 사무국은 현재 매년 이행위원회에게 제공하는 조치이행표를 확대하여 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을 보고를 포함하도록 할 것이다. 

5. 위원회는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의 보고서에 제공된 남방참다랑어 폐사율의 모든 원인에 
관한 데이터를 미래 분석 등의 위원회 업무에 포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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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6/10 Resolution on large-scale driftnet fishing

대형유자망 어업에 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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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자망 어업에 관한 결의
(2016년 10월 10-13일 제23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유엔총회(UNGA) 결의 46/215가 공해에서의 대형유자망 어업에 대한 전 세계적 모라토리엄을 
촉구했음을 상기하고,

다수의 선박이 남방참다랑어에 영향을 주는 공해상 유자망 어업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포획 또는 수확이라는 결과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방식으로 공해에서 대형
유자망 어업을 하는 선박은 CCSBT 보존관리조치의 효과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우려하고,

제8조 3(b)항에 따라 다음을 합의한다.

1. 남방참다랑어의 어획, 포획 또는 수확이라는 결과가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방식의 공해상 대형
유자망1) 사용은 금지한다. 

2.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자국 어선이 본 결의 본문 제1항에 위반인 대형유자망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모든 필요조치를 취해야 한다. 

3. 본 결의 어떠한 조항도 회원국과 CNMs이 대형유자망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막지 않아야 한다. 

1) “대형 유자망”이란, 해면 또는 해중에 표류시켜 어류가 말려 들어오게 하기 위한 전체 길이 2.5km 이상의 자망 또는 기타 망을 조합한 
것을 뜻한다. 





︱57︱

2017년

17/10 Rules and procedures for the protection, access to, 
and dissemination of data complied by the CCSBT

과학조사계획에 관한 CCSBT 과학위원회 보고서

17/10 Resolution on the CCSBT Vessel Monitoring System 
(VMS)

CCSBT 선박 감시 시스템(VMS) 에 관한 결의

17/10 Resolution on the Allocation of the Global Total 
Allowable Catch

전체 TAC 할당에 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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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조사계획에 관한 CCSBT 과학위원회 보고서
(2017년 10월 12일 업데이트)

1. CCSBT 데이터 배포와 관련한 일반 원칙

1. 표1에 명시된 데이터 및 정보, CCSBT 또는 사무국 및 위원회와 사무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
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도급자들이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반드시 본 규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제1항에 관계없이, CCSBT에 데이터를 제공하는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이 정보 공개를 허용할 때는 해당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3. CCSBT 사무국장1)과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허가를 받은 개인은 기밀유지 절차 규정을 숙지 및 
서명한 후, CCSBT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4. 위원회와 보조 기구의 임원들2)은 기밀유지 절차 규정을 숙지 및 서명한 후 CCSBT 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5.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은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을 포함한다.

 
  (a) 남방참다랑어를 조업, 보관, 전재, 양륙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자국 선박에 관한 데이터
  (b) 조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자국 수역에서 조업한 선박에 관한 데이터
  (c) 원래 데이터를 제공했던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이 
확대 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데이터가 표13)의 “위험도 없음” 또는 
“위험도 낮음”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확대 위원회
(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이 자신들이 제공한 데이터의 상시 
공개를 설정한 경우, 해당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은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상시 공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6. CCSBT 또는 사무국 및 위원회와 사무국을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도급자
들은 데이터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1) CCSBT 사무국 내에서 사무국장으로부터 정히 허가를 받은 자라 함은 사무국 직원, 그리고 사무국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업자로, 
사무국장이 관리한다.

2) 위원회와 보조기구의 임원이라 함은 위원회가 위원회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임명한 자들(예: 독립 의장, 과학 자문 패널)로, 
이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위원회가 관리한다. 

3) 회원들은 보통 동 데이터를 CCSBT 웹사이트의 비공개 페이지나 CCSBT Data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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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험도 분류 및 기밀 유지의 정의

7. 본 규칙의 절차에 적용을 받는 데이터는 표1에 포함된 위험도 분류 방법을 통하여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해당 데이터가 공개 되었을 때 그 피해의 규모를 따져서 분류된다.

8. 본 규칙과 절차의 적용을 받는 데이터는 표1에 설정된 위험도 분류에 따라 전체 공개 또는 
비공개로 구분된다.

3. 전체 공개 데이터의 배포

9. 제10항에 규정된 데이터를 제외하고, 표1에 “위험도 없음”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전체 공개로 
한다.

10. 전체 공개 데이터는 선박, 법인 또는 개인의 개별적 활동이나 신원을 노출 시켜서는 안 된다. 
전체 공개된 어획 및 어획 노력 데이터는 기국, 어구, 연고, 월별 및 1oX1o 단위(표층어업인 
경우) 또는 5oX5o 단위(연승어업인 경우)로 집계하고 만일 해당 데이터가 구분된 항목에서의 
선박 척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그 데이터는 최소 세척에서 이루어진 옵서버 활동의 
결과로 산출 된 데이터여야 한다.

11. 전체 공개 데이터는 위원회 웹사이트에서 누구나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또는 
요청 시 위원회가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위원회 웹사이트에는 전체 공개 데이터의 열람 또는 다운로드와 관련한 약관(예를 들어 데이터 
원 제공자 알림 등)을 게재하여야 하고 데이터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또는 다운로드 
전에 이 약관을 “수락”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비공개 데이터의 배포

    4.1 비공개 데이터의 정의

13. 확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9조에 명시 되지 않는 모든 종류의 데이터는 ‘비공개 데이터’라 
한다.

    4.2 비공개 데이터의 배포 및 접근을 위한 일반 규칙

14. 비공개 데이터의 배포 및 접근은 본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부속서 1에 
명시된 CCSBT 데이터 보안 표준에 따라 보호된다.

15. CCSBT 사무국은 “중간”, “고위험”으로 분류된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및 공개 내역을 
기록하고 이를 확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정보에 접근한 사람의 이름 
및 소속, 공개된 데이터의 유형, 데이터 공개 요청의 목적, 데이터 공개 요청 날짜, 데이터가 
공개된 날짜 및 허가 내용 또한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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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사무국 직원, CCSBT 서비스 제공자, 위원회와 보조 기구 직원의 비공개 데이터 접근

16. 제3항 및 제4항에 의거하여 사무국장에게 허가를 받은 자, CCSBT 관계자, 서비스 제공자, 과학 
자문 패널 위원 등은 CCDBT 의무 수행을 위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에 
접근이 허락된 이들은 사무국장과 기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하여야 하고 접근한 데이터에 관해
서는 CCSBT 데이터 보안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접근이 허락된 이들에 대한 
등록부(데이터 접근 목적 포함)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서면 요청서가 있을 경우 확대 위원회
(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이 본 등록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4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
들의 접근

17.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은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공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a) 남방참다랑어를 조업, 보관, 전재, 양륙할 수 있도록 허가 받은 자국 선박에 관한 데이터
   (b) 조업이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자국 수역에서 조업한 선박에 관한 데이터
   (c) 원래 데이터를 제공했던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이 

확대 위원회의 정보 공개를 허용하는 경우, 또는 해당 데이터가 표1의 “위험도 없음” 또는 
“위험도 낮음” 군에 속하는 경우에 한해 과학 및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확대 위원회
(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이 자신들이 제공한 데이터의 상시 
공개를 설정한 경우, 해당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은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상시 공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18.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은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4)할 수 있는 소수의 대표(가능하면 2명으로 제한)에 대한 정보를 성명, 소속 및 
연락처(예: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CCSBT 
사무국은 이 대표단에 대한 등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한다.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 및 사무국은 이러한 등록부를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열람이 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

19. 비공개 데이터 접근 요청 허가를 받은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의 대표단은 위험도 분류에 따라, 그리고 CCSBT 데이터 보안 표준과 부합하게 
비공개 데이터의 기밀 유지 및 보안에 신경 써야 한다.

4) 권한 있는 대표의 요청은 보통 타인(예:과학자)에게 데이터 열람을 허용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 데이터 열람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저위험”으로 분류된 데이터인 경우, CCSBT 비공개 사이트에서 관련 부분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만 하면 된다. 동 요청은 간단히 
이메일로 사무국과 연락하면 된다. “중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데이터인 경우, 첨부문서 2번에 명시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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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확대 위원회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의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은 본 규칙과 절차 및 
부속 문서의 비공개 데이터 공개 요청을 위한 절차에 따라 사무국장이 관리 및 승인한다.

21. 확대 위원회에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2년 연속으로 이행하지 않은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은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때까지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상기 제18항 및 19항에 의거하여 허가를 받은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의 대표들 중 본 규칙과 
절차의 규정을 어긴 경우,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기 전 까지는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다.

    4.5 타 지역 수산 관리 기구와의 데이터 교환

22. 위원회가 타 지역 수산 관리 기구(RFMOs) 또는 기타 기구와 데이터 교환 협정을 맺은 경우, 
이러한 협정은 반드시 타 EFMO가 상호 호혜의 원칙에 기반하여 제공 받은 데이터에 상응하는 
데이터를 제공하며 제공 받은 데이터는 CCSBT 데이터 보안 표준과 부합하는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교환되는 데이터는 “위험도 없음” 또는 “위험도 낮음”
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며, 고위험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확대 위원회의 구체적인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공개를 고려할 수 있다. 매 연례 회의에서, 사무국장은 타 RFMO와 맺은 
데이터 교환 협정문 사본 및 이러한 협정 하에서 지난 12개월간 이루어진 데이터 교환 내용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4.5 기타 상황 하에서의 비공개 데이터 배포

23. 비공개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를 제공한 확대 위원회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이 해당 
정보의 공개를 확대 위원회에 허가할 경우 누구에게나5) 공개될 수 있다. 확대 위원회의 회원 
도는 협력적 비회원이 자신들이 제공한 데이터의 상시 공개를 설정한 경우, 해당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은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상시 공개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24. 각 비회원국들의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위한 조건은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확대 위원
회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이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해당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
원의 재량으로 이러한 조건은 부속 문서2에 명시된 절차와 유사한 절차를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아니할 수도 있다.

    4.6 불가항력

25. 사무국장은 인명 피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는 불가항력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조 기관에 비공개 
정보를 공개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5. 정기적 검토

5) 대학, 연구자, NGO, 언론, 컨설턴트, 업계, 연합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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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확대 위원회 또는 보조 기구들은 본 규칙과 절차, 부속 문서 및 제21항과 22항에 언급된 별도의 
규칙과 절차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수정한다.

27. 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할 때, 확대 위원회 또는 보조기구들은 해당 
데이터를 표1에 포함하기 위해 해당 데이터에 대한 적절한 위험도 분류를 고려하여야 한다.

6. 최종 조항

28. 본 규칙과 절차는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이 자신들이 CCSBT에 제공한 데이터를 공개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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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정보의 유형 및 기밀 위험도 분류
이 표의 위험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는 본 기밀 유지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확대 
위원회는 확대 위원회 회원들과 회기 간 협정을 통해 이 표를 수시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

하기에 명시된 특정 정보 유형의 승인된 요약을 제외하고, 4개로 분류된 위험군에 다음의 광범위한 
배포의 원칙이 적용된다6).

     * 위험도 없음 : 전체 공개가 가능하고 CCSBT 웹사이트의 전체 공개 항목에 게재된다. 
     * 위험도 낮음 : 전체 공개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회원과 협력적 비회원은 특별한 승인 없이 

열람할 수 있고 CCSBT 웹사이트 비공개 항목에 게재 또는 CCSBT 데이터 CD에 저장된다.
     * 중간 위험도 : 전체 비공개. 공개를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CCSBT 데이터 CD에 저장 

또는 CCSBT 웹사이트 비공개 항목에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비공개 항목에 따로 특별 항목을 
두어 특정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접근하게 해놓은 경우 예외).

     * 위험도 높음 : 비공개. 공개를 위해서는 특별 허가가 필요하다. CCSBT 데이터 CD에 저장 또는 
CCSBT 웹사이트 비공개 항목에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정보의 유형 위험도 분류
연간 어획 추산치 및 어구와 기국별 선박 척수 위험도 없음
남방 참다랑어를 활발히 조업하는 선박의 어구 및 기구별 척수 위험도 없음
어구/연도/월, 5X5(연승선) 또는 1X1(표층어업), 기국 별 어획량 및 노력량 
데이터 집계-그리고 구분된 항목에서의 선박 척수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 최소 세척에서 이루어진 옵서버 활동의 결과로 산출된 데이터

위험도 없음

연간, 어구, CCSBT 통계 수역 및 어종별 노력 및 과학 옵서버 데이터 집계 
(ERSWG 데이터 교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험도 없음

CCSBT 어선, 운반선, 양식장 등록부 위험도 없음
CDS 결의안 6.4항에 따른 기국/입항, 어획년도, 목적지 및 어구 CDS의 그물 
중량 및 총중량 추산치 집계 위험도 없음

항공 관측, SAPUE 및 트롤(troll) 지표 위험도 없음
생물학적 데이터(어획물 크기 및 연령 데이터) 위험도 없음 위험도 낮음7)

생물학적 데이터(성별, 연령, 이석, 위장 내용물, 성숙도, 유전적 데이터, 샘플을 
통해 수집된 동위원소 N15/C14) 위험도 낮음

재래식 태깅 데이터 위험도 없음8) 위험도 낮음
어구/연도/월, 5X5(연승선) 또는 1X1(표층어업), 기국 별 남방참다랑어 어획량 
및 노력량 데이터 집계-최소 선박수 무관 위험도 낮음

기국, 어구, 연도, CCSBT 통계 수역, 어종별(혹은 어종 그룹) 노력량 및 과학 
옵서버 데이터 집계(ERSWG 데이터 교환에 명시된 바에 따라) 위험도 낮음

어구/연도/월, 5X5(연승선) 또는 1X1(표층어업), 기국별 기타 어종 어획량 및 
노력량 데이터 집계-최소 선박수 무관 위험도 낮음

6) 4종류의 위험도 구분은 CCSBT 데이터 기밀성의 안전성에 관한 방침으로 규정된 각 구분에 적용될 필요가 있는 안전 조치 수준에 
따라 구별된다. 

7) 크기별, 연령별 어획 데이터는 매년 위원회 연차회의 폐회 후에 공표된다. 이외의 생물학적 데이터는 데이터 수집에 관여한 연구자가 
해석한 논문을 발표하는데 타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만 공표된다. 

8) CCSBT가 실시하는 표식 방류 계획 데이터만 “위험도 없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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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유형 위험도 분류
이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일상적 과학 자료 교환을 위해 확대 과학위원회가 
특정하고 확대 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데이터 및 정보 위험도 낮음

기국별 월 어획량 보고 위험도 낮음
공인 CDS 발급자 위험도 낮음9)

CDS 결의안 부속서 3에 따라 6개월 및 연간 CDS 보고서를 확대 위원회에 제출 위험도 낮음10)

모든 샘플의 장소별 클론 ID를 포함하는 동류 및 유전자 태깅 유전자형 데이터 
및 각 장소별 대립형질 카운트 데이터 중간 위험도11)

초기 쿼터 배분 및 선박/회사별 최종 어획량 중간 위험도
1X1 별로 표시된 연승선 어획량 및 노력량 데이터 집계-최소 선박 수 무관12) 중간 위험도
전재 위탁 중간 위험도
공인 전재 옵서버 중간 위험도
어획 증명 제도 및 수출입 정보 제도 중간 위험도
양식 성장률 및 태그 부착 데이터 위험도 높음
양식장 이동 시 비디오로 녹화된 개별 참다랑어 체장 데이터 위험도 높음
어획 및/또는 노력량 데이터13) 위험도 높음
상기 명시된 생물학적 데이터를 제외하고 바닷새, 거북 및 해양 포유류를 
포함한 과학 옵서버 데이터 집계 중간 위험도

상기 명시된 생물학적 데이터를 제외한 과학 옵서버 데이터 위험도 높음

9) CCSBT CDS에 협력하고 있는 비가맹국도 입수 가능
10) CDS 결의를 바탕으로, 사무국은 해당 데이터를 각 회원국의 지정된 권한을 가지는 자에게만 제하고 있다. 다라서, 해당 데이터는 
CCSBT 웹사이트 또는 CCSBT 데이터 CD 어느 것에도 게재되어 있지 않다. 

11) 해당 데이터는 CCSBT의 목적을 위한 회원들의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는 제공 가능하지만, 데이터 및 관련 정보를 CCSBT가 외부로 
공표하는 것은 사용자가 계약상 제약을 준수해야 한다. 

12) 매년 데이터 교환의 일환으로 사무국은 이 해상도의 집계 어획 노력량 데이터를 뉴질랜드에서 일본에게 제공하도록 요청받고 있다. 
13) 해당 정보는 현재 뉴질랜드로부터만 제공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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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표1에 언급된 정보 유형에 대한 부연 설명

정보의 유형 부연 설명

CCSBT 어선, 운반선, 양식장 
등록부

남방참다랑어를 양식, 어획 및 운반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선박 및 
양식장

기타 정보원에 의한 선박 및 어구 
특성

옵서버와 항구 검색관이 수집한 데이터를 포함. 모든 선박(예: 국내 
수역에서만 활동하는 선박 포함)에 적용. 전자적 장치 포함. 

해양학적 데이터 및 기상학적 
데이터

이 맥락에서의 “해양학적 데이터 및 기상학적 데이터”에는 정보를 수집한 
선박 식별에 대한 정보는 미 포함.(예 : 위험도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정보)

항공 관측, SAPUE 및 트롤 지표 항공 관측(과학적, 상업적) 및 과학적 트롤 조사를 통한 가입량 
지표-SAPUE는 단위 노력량 표층 풍도를 의미함

생물학적 데이터

생물학적 데이터에는 어획물의 크기, 성별, 성숙도, 유전적 데이터 및 
이석, 위장 내용물, 샘플을 통해 수집된 동위원소 N15/C14), 옵서버, 항구 
샘플러 및 기타 정보원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포함. 이 맥락에서 
“생물학적 데이터”에는 정보를 수집한 선박 식별에 대한 정보는 미 포함. 
(예 : 위험도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정보)

재래식 태깅 데이터

재래식 태깅 데이터에는 방류 및 재포획 위히, 체장 및 날짜를 포함. 
“위험도 없음”으로 분류된 태깅 데이터에는 태그가 부착된 참다랑어를 
재포획한 어선, 회사 및 개인의 식별 정보는 미포함(코드화된 식별 번호도 
미포함) (예: 위험도 분류가 달라질 수 있는 정보)

이 표에서 명시되지 않은 일상적 
과학 자료 교환을 위해 확대 과학 
위원회가 특정하고 확대 
위원회가 승인한 기타 데이터 및 
정보

매년 확대 과학 위원회는 이듬해 과학 데이터 교환 요건을 검토하고, 
교환할 데이터의 유형을 정한 표를 마련한다. 현재의 정보 유형은 확대 
과학 위원회가 만든 표의 정보 중 본 규칙 표1번에서 명백히 분류되지 
않은 모든 정보와 관련이 있다14). 데이터 교환 요건에 명시된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제한은 본 규칙의 표1에 명시된 데이터 분류와 함께 준수 
되어야 한다.

기국별 월 어획량 보고 월별 어획량을 회원과 CNM들이 어업일로부터 1개월 후에 보고하는 
CCSBT 보고 시스템

초기 쿼터 배분 및 선박/회사별 
최종 어획량

회원들과 CNM들이 각 선박/회사별로 배분받은 초기 쿼터와 해당 어기에 
각 선박/회사가 어획한 어획량을 보고할 수 있는 CCSBT 보고 시스템

어획 증명 제도 및 수출입 정보 
제도(통상 정보 제도) CCSBT 어획 증명 제도 및 수출입 정보 제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현재 어획 및/또는 노력량 
데이터 어선 로그북 또는 옵서버를 통해 수집된 개별, 세트별 데이터

전자적 태깅 데이터 날짜, 시간, 수심, 수온, 조명 강도 등의 팝업 데이터 및 기록 데이터를 
포함한 상세 전자 태깅 데이터

공인 검색관 개별 공개 될 경우 위험도 분류는 “위험도 높음”으로 책정

위반 및 침해(상세히) 개별 위반 또는 침해 사항에 대한 조사 및/또는 기소 현황. 옵서버가 
수집한 이행 정보 포함

경제 및 사회적 데이터 위험도를 분류하기에는 현재 정보가 불충분

14) 데이터 교환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있지만, 이 규칙 중에 나오지 않는 항목 예 : 유어추정 어획량, SBT 수입 통계, 폐사 허가 사용, 
미보유 어획량, CPUE 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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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1

CCSBT 데이터 기밀 유지 보안 정책(DCSP)

본 정책의 목적은 비공개 데이터(본 부속 문서에 한하여 비공개 데이터를 ‘데이터’라 한다.)에 
접근이 허용된 데이터 수신인이 기밀 유지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를 다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본 정책은 (화재, 홍수, 사고, 시스템 오류 등에 기인한)데이터 손실이나 손상 등 기밀 보호 이외의 
측면을 다루지는 않는다.

데이터 수신인(CCSBT 사무국 포함)은 데이터의 보안을 아래에 명시된 최소한의 표준에 맞추어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 표준은 그 요건의 범위를 개괄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간단히 설명되었다. 
추가적인 정보는 ISO/IEC 27003:2005(e)에서 얻을 수 있다15).

사무국장은 특정 데이터를 공개하기 전에 추가적인 보안 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 데이터의 수신
인은 이러한 추가적인 보안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또한 데이터를 제공한 자가 
요청할 경우 특정 보안 요건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인적 자원 보안

    ∙ “중간 위험도”나 “위험도 높음”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사무국장이 승인한 자(이하 “승인된 
자”라 한다)만이 수신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의해 접근을 허가 받을 수 있다. “위험도 
낮음”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데이터를 수신하는 회원이나 CNM에 의해 허가를 받은 자만이 
접근할 수 있다. 

    ∙ 기관이 승인된 자들과 계약/약정을 맺을 때에는 승인된 자들의 정보 보안상 책임 및 보안 
침해 시 취해질 조치에 대해 명시한 계약 조건을 달아야 한다.

    ∙ 승인된 자들은 적절한 경우, 기관으로부터 정보 보안 교육 및 훈련을 받는다.
    ∙ 기관은 역할이나 고용상태가 변경된 승인된 자들로부터 정보의 기밀을 지키기 위해 종료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최소한 데이터의 반환 또는 안전한 처분16), 데이터 접근 
취소 등이 포함된다. “중간 위험도” 또는 “위험도 높음”으로 분류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보장된 승인된 자들인 경우, 해당인의 변경된 지위 및 이에 대해 취해진 조치를 사무국장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15) “정보 기술 – 보안 기술 – 정보 보안 관리 실천을 위한 규범”에 관한 국제 기준
16) “중” 도는 “고” 위험도 구분의 “안전한 처분”이란 데이터를 포함한 매체 소각 또는 기록문서를 파쇄하는 것, 전자 매체일 경우 일반적인 
삭제와 초기화 기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파손 및 원래 정보를 복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중” 
및 “고” 위험도 데이터의 안전한 처분은 데이터 백업을 포함한 모든 사본을 파기해야 한다. “저” 위험도 구분 데이터의 경우, 기밀성이 
확보된 것을 조건으로 “고” 위험도 데이터 처분 방법 보다 현실적인 방법으로 변경해도 된다. 예를 들어 “저” 위험도 데이터 백업을 
파기하는 대신, 백업 데이터를 허가 없이 접근할 수 없는 절차가 확립된 안전한 환경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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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리적 환경 보안

    • 암호가 걸리지 않은 데이터 및 데이터 부속물은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보관 되어야 하고 그 
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그 주변에 강력한 보안이 설정되어야 하고 승인받지 않은 자가 보안된 장소에 관계자 없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입구가 통제 되어야 한다(카드로 열리는 자동 잠금시스템 또는 사람이 지키는 
안내 데스트 등).

       - 또한, 보안된 장소에 침입자 발생 시 이를 감지 및 감시할 수 있는 전자 침입 감지 장치가 설치 
되어야 한다.

    • 제5항에 따라 암호화된 “위험도 낮음” 또는 “중간 위험도”로 분류되는 데이터 및 데이터 부속물은 
보안된 장소 이외의 비 공공장소에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 사용 시에는 암호화된 데이
터가 저장된 장치를 직접 운반하여야 하거나 잠금장치가 있는 개인 시설에 보관하여 눈에 띄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를 불러오는 데 사용하는 장치(모니터나 프린터 등)은 승인받지 않은 사람들이 열람, 기록 
또는 복제하지 못하는 위치에 설치 되어야 한다. 프린트 된 데이터나 데이터 부속물은 출력 즉시 
회수한다.

    • 하기의 데이터는 보안 폐기해야 한다17).
       - “중간 위험도”와 “위험도 높음”으로 분류된 데이터는 데이터 요청 목적이 완수 되었을 시 폐기
       - 모든 문서는 기관이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폐기
       - 승인되지 않은 자가 사용하게 될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 및 장치를 폐기하기 전 데이터 삭제

3) 커뮤니케이션 및 운영 관리

    • 악성 코드(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이목마 바이러스, 로직 밤 등) 감지 및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실행한다. 이러한 주의 조치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 악성 코드 감지를 위한 백신 설치 및 정기적인(매일 또는 이보다 더 자주) 업데이트
       - 기관은 적절한 경우 악성 코드 감지를 위해 컴퓨터, 기타 장치 및 이메일을 점검하고 악성 코드 

감염 위험 감소를 위한 인식 제고 캠페인 교육을 실시한다.
    • 네트워크로 접속 가능한 데이터의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네트워크를 통제한다.
    • 데이터를 담고 있는 케이블 장치는 중간에 타인이 데이터를 가로채지 못하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 데이터가 적절히 암호화 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 네트워크(인터넷 등)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는다.
    • 개인 네트워크에 비밀번호가 설정되고 데이터가 “위험도 낮음”으로 설정되지 않은 경우,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면 안된다. 데이터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지 
않거나, 컴퓨터가 무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때 암호화된 볼륨(파일을 기록하고 있는 매체의 
물리적 단위)이 활성화 되어 있을 경우에는 무선인터넷에 컴퓨터에 연결된 “중간 위험도” 또는 
“위험도 높음”으로 분류된 데이터를 담고 있으면 안 된다. 

    •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 의심이 될 때에는 조사를 수행하고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7) 지상층에 있는 사무실에 창문이 있는 경우, 주변 구조의 충분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창문을 강화하거나, 내측을 감싸는 틀을 물리적
으로 고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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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근 통제

    ∙ 승인된 자는 사용자ID와 비밀번호18)를 입력한 로그온을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 사용자 아이디는 특정 승인된 자의 고유 아이디여야 한다.
    ∙ 승인된 자는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며 비밀번호를 관리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보안된 방법으로 일시적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첫 로그온 시에 바꾸도록 한다.
       - 일정한 길이와 복잡성을 유지한다.
       - 비밀번호 재사용을 방지한다.
       - 사용자들로 하여금 괜찮은 비밀번호(적어두지 않고도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로, 추측하기 

쉽지 않은 정보에 기반한 비밀번호, 암호 해킹에 취약하지 않은 비밀번호, 연속되는 숫자나 
글자가 아닌 비밀번호, 숫자와 글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비밀번호, 어느 정도 길이가 있는 
비밀번호 등)를 설정하게 하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의심이 생길 경우에, 그리고 정기적
으로 비밀번호를 바꾸도록 한다.

       - 비밀 번호를 보호(예: 암호화)한 상태에서 저장 및 전송한다.
       - 3번 연속으로 비밀 번호를 틀릴 경우 특별한 승인 없이는 로그온 할 수 없도록 한다.
    ∙ 승인된 자들이 컴퓨터를 켜놓고 자리를 비울 때에는 컴퓨터 미사용 10분 후에 작동 되도록 

비밀번호를 걸어 놓은 스크린 세이버19)를 통해 계정을 보호하도록 한다.

5) 암호 통제

    ∙ 데이터는 제2항에 설명된 물리적인 보안 장소에 보관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사무국이 데이터 수신자 또는 CCSBT 웹사이트의 비공개 항목20)에 데이터를 제공 또는 전송할 
때에는 암호 기술을 사용하여야 한다(암호화된 파일 또는 암호화된 전송 프로토콜).

    ∙ 암호화에는 사용자들로 하여금 비밀번호 또는 번호를 공유하게 하는 비밀번호 기술 또는 공동 
번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두 기술을 위해 현재 다양한 파일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판매 
중이며(PGP 등) 또는 무료로 구할 수 있다(TrueCrypt 등).

    ∙ 60분간 작동되지 않을 경우, 절전 모드인 경우 및 사용자가 로그오프한 경우에는(읽기, 쓰기 
등) 암호화된 볼륨은 자동적으로 비활성화 되어야 한다.

    ∙ 비밀 및 개인의 암호는 무허가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보안 사안으로 처리하여 사용자
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18) 본인 확인 및 인증 방법으로, 바이오 메트릭스(지문 인증) 등의 대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19) 또는 동등의 조치
20) 데이터 제공자로부터 다른 합의가 없는 한, 기밀 구분이 “중” 또는 그 이하인 데이터는 CCSBT 웹사이트 비공개 항목에 게재할 수 
있다. 그러나 기밀 구분이 “중”인 데이터는 그 데이터에 접근이 허가된 자만 접근할 수 있는 비밀 항목에 제한이 추가된 항목에 게재
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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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비공개 데이터 공개 요청을 위한 절차

1. CCSBT에 비공개 데이터를 제공한 확대 위원회(Extended Commission)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은 CCSB에 의한 비공개 데이터 공개를 승인할 수 있는 대표를 지정하고 사무국에 
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지정 및 고지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2. 본 문서의 절차는 다음의 경우에는 CCSBT 회원과 협력적 비회원들에게는 적용 되지 않는다.
    ∙ CCSBT가 편집한 데이터의 보호, 접근, 배포를 위한 규칙과 절차의 표1에서 데이터가 “위험도 

낮음”으로 분류 된 경우
    ∙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이 자신이 제공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경우

3. 비공개 데이터 접근을 위해서는 사무국장에게 서면 요청을 한다21). 확대 위원회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이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데이터에 접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과 비회원은 
관련 조항을 참조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서면 요청 시에는 CCSBT 데이터 요청 
양식(본 부속서의 부속문서1)을 사용한다. 또한 접근을 요청하는 회원과 협력적 비회원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a) 서면 요청서에 설명한 목적을 위해서만 데이터를 사용하고,
   (b) CCSBT 데이터 기밀 유지 동의서(본 부속서의 부속문서 2)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며 서명된 

동의서를 사무국장에게 제출하고,
   (c) 부속서1에 명시된 데이터 보안 표준에 맞게 데이터를 사용한다.

4. 제17항(c)에 의거하여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요청하는 확대 위원회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
들을 위하여, 사무국장은 작성된 데이터 요청 양식과 서명된 기밀 유지 동의서를 해당 데이터를 
제공한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에게 전송하고 공개 허가를 구한다.

5. 사무국장은 서면 요청서에 적힌 목적 이외의 필요 이상의 데이터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6. 사무국장은 이러한 데이터 접근에 필요한 조건(예: 목적 달성 후 정해진 날짜에 데이터 삭제, 
데이터 접근 승인을 받은 사람에 대한 기록 및 확대 위원회 요청 시 제출 등)을 설정할 수 있다.

7. 회원들과 협력적 비회원들은 서면 요청서에 명시된 목적과 동일한 목적 달성을 위해 데이터에 
여러 번 접근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시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8.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에 관한 사무국장의 결정에 확대 위원회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
들이 만족하지 못할 시에는 확대 위원회 의장의 권한으로 갈등을 해결한다.

21) 회원으로부터의 요청은 제20항 섹션 4.4에 규정된 권한을 가지는 대표자를 통해서만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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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의 부속문서1 

CCSBT 데이터 요청 양식

1. 요청 데이터

요청하는 데이터는 상세 사항에는 데이터의 유형 및 어구의 종류, 기간, 지리학적 수역 및 기국 등 
해당 유형의 데이터에 대한 파라미터와 각 파라미터의 층화 수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데이터 셋 목록 기입]

2. 목적

요청하는 데이터가 비공개 데이터일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는 하기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이 
승인된다.

[요청하는 데이터가 비공개 데이터일 경우에는, 데이터를 요청하는 목적을 기입]

3. 요청하는 데이터가 비공개 데이터일 경우에는, 데이터에 접근이 허용된 대표들의 성명(들), 직위(들) 
및 소속(들)의 목록을 기입하여야 한다. 비공개 데이터 사용은 목록에 기입된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된다.

[여기에 대표 목록 기입]

* 기밀 유지 동의서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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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2의 부속문서2

CCSBT 데이터 기밀 유지 동의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의 비공개 데이터 배포를 위한 기밀유지 동의서

신청자 성명(들) 및 상세 연락처와 서명
기관 정식 명칭, 주소 및
상세 연락처
서명 및 날짜

나/우리는 다음의 내용에 동의한다.

    ∙ 데이터 사용에 관해 사무국장이 정한 모든 조건을 수용한다.
    ∙ 데이터 요청 목적을 위해서만 데이터를 사용하고 데이터 요청 양식 제3항에 명시된 개인들

에게만 접근을 허가하며 데이터 요청 목적 달성 시 보안 폐기한다.
    ∙ 요청된 데이터를 무허가 복제하지 않는다. 만일 신청자가 데이터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복제를 요청할 경우, 해당 복사본은 사무국장이 등록하고 데이터 요청 목적을 완수한 후에는 
폐기한다.

    ∙ CCSBT가 편집한 데이터의 보호, 접근, 배포를 위한 규칙과 절차의 부속서1에 명시된 CCSBT의 
데이터 보안 표준을 준수한다.

    ∙ 요청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보고서가 발행되기 전에 CCSBT 사무국장에게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데이터가 보고서에 실려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한다.

    ∙ 요청한 데이터를 사용한 분석 보고서 사본을 CCSBT 사무국장 및 CCSBT 관련 보조 기구에 
제출한다.

    ∙ 신청자들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기밀 정보를 사무국장의 서면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 
유출 또는 전송해서는 안 된다.

    ∙ 허가 받지 않은 상태로, 태만에 의해서나 혹은 불가피하게 기밀 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청자
들은 즉각 이를 서면으로 사무국장에게 알려야 한다.

    ∙ 일단 요청한 데이터가 신청자에게 공개되면 신청자들은 본 기밀 유지 동의서 위반이 발생할 
경우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 CCSBT가 편집한 데이터의 보호, 접근, 배포를 위한 규칙과 절차 제25항에 따라, 확대 위원
회의 회원 또는 협력적 비회원들은 특히 자신들의 소속기관, 직원, 변호사, 회계사, 고문, 
도급자 또는 기타 자문관이나 대리인들에 의한 본 동의서 위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는 비공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차단된다.

    ∙ 본 동의서는 CCSBT가 신청자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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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BT 선박 감시 시스템(VMS)에 관한 결의
(2017년 10월 12일 제24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남방참다랑어 보존관리위원회(CCSBT)의 확대 위원회는,

제13차 연례회의에서 확대 위원회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이 “선박 감시 시스템(2006)의 개발 
및 이행에 관한 결의안”과 제15차 연례 회의에서 “CCSBT 선박 감시 시스템 설립에 관한 결의안
(2008)”에 합의하였음을 상기하며,

글로벌 남방참다랑어(SBT) 조업의 전 분야에 걸쳐 적용될 감시, 통제 및 감독 조치의 필요성을 인지
하고,

이러한 선박 감시 시스템이 남방참다랑어 조업에서 효과적인 감시, 통합 및 감독 체계를 구성
한다는 점과 특히, 자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며,

선박 감시 시스템이 2007년 1월 개최된 참치 지역 수산 기구 코베 합동 회의(rRFMO)에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중요한 감시, 통제, 감독 조치 중 하나로 결정되었음을 
상기하고,

선박 감시 시스템에 관한 최소 기준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며,

남방참다랑어 보존 협약 8조 3(b)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1.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국기를 장착하고 SBT를 조업(어획)1)하는 아래의 
선박에 위성 접속 선박 감시 시스템을 채택 및 이행 하도록 한다.

   
        a. IOTC “VMS 프로그램 결의안 15/03(해당 결의안의 부속서 1 포함)”에 따라 IOTC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b. WCPFC 보존관리조치 2014-02 “선박 감시 시스템 위원회(해당 조치의 부록 1 포함)”에 

따라 WCPFC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1) CCSBT 조약 제2조(b) 규정대로, “조업(어획)”이란 이하를 의미한다. 
(i) 어류를 포획하는 것 또는 어류를 포획한 결과가 된다고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기타 활동 또는. 
(ii) (i)의 활동을 준비하거나 직접 보조하기 위한 해상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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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CCAMLR 보존조치 10-04(2015) “자동 위성 접속 선박 감시 시스템(VMSS)(해당 조치의 
부록 10-04/A, 10-04/B 및 10-04/C 포함)”에 따라 CCAMLR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d. ICCAT 결의안 14-09, “ICCAT 협약 수역에서의 선박 감시 시스템 마련을 위한 최소 기준에 

관한 ICCAT 결의안”에 따라 ICCAT 협약 수역에서 조업하는 선박

        e. IOTC “선박 감시 시스템(VMS) 프로그램 결의안 15/03(해당 결의안의 부록 1 포함)”에 
따라 IOTC, WCPFC, CCAMLR, ICCAT 협약 수역 이외 모든 공해상에서 조업하는 선박 

   2. 1(a-e) 문단에서 명시하는 VMS 적용은 총회에서 변경되어 채택되는 개정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3.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각 회원국/협력적 비회원국의 자국법에 따라 1문단에 포함되지 
않는 EEZ에서 SBT를 조업하거나 부수어획하는 조업선에 의무적으로 선박 감시 시스템을 
이행한다. 

   4. 선박 감시 시스템은 아래의 내용은 최소한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a. 기국/선단은 VMS 장비를 장착한 자국 선박을 감시 및 관리하도록 한다.

        b. 4d에서 명시하고 있는 데이터는 관련 국가 및 지역 권한 기관에 최소 매 4시간마다 전송
하여야 한다.

        c. 기국/선단은 선박이 정박하였거나 항구국이 고지를 받은 때에 한하여 자동위치전송기
(ALC)를 끌 수 있도록 한다.

        d. 수집하고 전송하는 데이터에는 선박 식별 내용, 지점, 및 일시를 포함하도록 한다. 

        e. 선박 감시 장비는 조작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하고 조작하려고 했거나 뜯어보려고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봉인을 갖추고 독립 구성으로 밀폐한다.

        f. 장비에 기술적 결함이 있을 시에는 선장 혹은 선주가 선박의 조업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빈도로 선박 식별 정보, 지점 및 일시를 기국/선단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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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a.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총회에서 동의한 양식을 사용하여 이행위 
전으로 매년 VMS 요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2)

 
        b. 특정 선박이 CCSBT 보존관리조치에 반하는 의심 행동을 한 정황이 있는 경우, 확대 위원

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건별로 VMS 데이터를 제공하는 확대 위원회의 타 회
원국 혹은 협력적 비회원국에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해당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
원국은 아래를 이행한다. 

          (i) 정황을 조사하고 VMS 데이터를 요청한 해당 회원국 혹은 협력적 비회원국에 자세한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

          (ii) 해당 선박의 기국/선단인 회원국 혹은 협력적 비회원국에 제출한 조사 결과를 데이터와 
해당 선박의 VMS 데이터를 요청한 회원국 혹은 협력적 비회원국에 제공한다.

   6. 확대 위원회는 5(b)문단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관련된 부록 I의 기밀 및 보안 조항을 채택하는 
것을 동의한다.  

   7. 사무국의 협조를 받아, 이행위는 2018년 혹은 2019년 이행위에 본 결의안의 이행과 SBT 
조업의 감시, 통제, 감독 체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가능한 한 조치에 대해 검토 및 
보고하도록 한다. 그러한 검토에는 참치 지역수산시구들 간의 VMS를 조율하는 방안 등 모든 
기타 RFMO의 개발을 고려하도록 한다.

   8. VMS는 기국/선단의 권리 및 책임을 침해하지 않는다.

   9. 본 결의안은 2개의 CCSBT 결의안, “선박 감시 시스템 이행 및 개발 결의안(2006)”과 “CCSBT 
선박 감시 시스템 마련 결의안(2008)”을 대체 및 우선한다.

2) 이 요약 보고서는 준수위원회 및 확대 위원회에 대한 연차 보고서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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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Ⅰ- VMS 데이터의 기밀, 사용 및 보안

VMS 데이터의 기밀 및 사용 

   1. VMS 데이터는 기밀 사안이며 본 결의안이 허가하는 범위에 한하여 제공 혹은 사용된다.

   2. 타 회원국 혹은 협력적 비회원국으로부터 VMS 데이터를 수령하는 확대 위원회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해당 데이터의 기밀을 유지해야 하며 본 결의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사용할 수 없다. 특히, VMS 데이터를 수령하는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해당 데이터를 본 부록의 3문단에서 명시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그 회원국 
혹은 협력적 비회원국의 대표 혹은 공무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또한 해당 VMS 데이터를 CCSBT 보존관리조치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한다.

정보 기술 보안

   4. VMS 데이터를 수령하는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VMS 데이터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 보안 기술 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VMS 데이터 기밀 정책

   5. VMS 데이터를 요청하는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VMS 데이터 기밀 정책을 
준비하여야 하고 해당 정책을 사무국 및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제공
하여야 한다. VMS 데이터 기밀 정책은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이 본 결의
안의 부록 I에 요구사안을 준수하기 위해 제안한 모든 조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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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TAC 할당에 관한 결의
(2017년 10월 9~12일 개최된 제24차 연례회의에서 채택)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가용한 최선의 과학적 조언을 바탕으로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최적의 이용을 확실시하여야 할 
필요를 절감하고,

제16차 확대 위원회 연례위원회에서 합의된 명목상 어획 수준 및 동 회의에서 채택된 남방참다
랑어 총허용어획량(TAC) 및 향후 관리에 관한 결의를 상기하고,

2011년 확대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관리 절차 채택 결의안을 상기하고,

2012년 이래로 관리 절차(MP)가 TAC 설정의 근간임을 주지하고,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에 TAC할당 시 적용되는 투명하고 안정적인 절차를 마련하여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 특히 업계에 확신을 주고 국별 할달량 관리를 용이하게 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확대 위원회가 2011년 특별회의에서 MP하에서 전체 TAC가 증가할 경우 적용되는 원칙에 합의
하였음을 상기하고,

2016년 결의한 명목상 어획 비율 개정을 다시 한번 주지하며,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협약 제8조 3항 가호에 의거하여 확대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관리 절차(MP)1)에 의해 설정된 TAC는 본 결의에 따라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간에 배분된다.

2. 본 결의안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회원국과 전략적 비회원국의 TAC는 본 결의안의 6항 및 부속 
문서에 명시된 회원국 별 명목상 어획 비율 수준에 근거하여 회원국에 할당된다.

3. TAC의 변동이 없을 시, 각 회원국의 할당에는 변동이 없다.

4. TAC가 증가할 경우 증가분은, 본 결의안의 부속 문서에 명시된 명목상 어획 비율 수준에 근거
하여 회원국에 할당된다.

1) 관리 절차는 2011년 확대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관리 절차 결의안 및 결의안의 추후 개정에 동의한다.  



︱96︱



︱97︱

5. TAC 감소의 경우, 명목상 어획 비율 수준에 따라 각 회원국의 할당도 경감된다. 그러나 EU의 
할당은 10톤 이하로 감소하지 않는다.   

6. 각 협력적 비회원은 협력적 비회원 지위를 매년 검토 받고 그 결과에 따라 고정된 양의 쿼터를 
할당받는다.

7. 확대 위원회는 TAC외로 폐사 조사 할당량 및 비회원국의 IUU 어획량을 결의할 수 있다. 이는 
회원국의 TAC 할당 전 해당 TAC에서 경감된다.  

8. TAC 할당은 신규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의 가입에 따라 수정된다. 명목상 어획 수준은 신규 
회원 및 협력적 비회원이 가입해도 변동이 없지만 명목상 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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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회원국의 명목상 어획 및 비율 수준

회원국 명목상 어획 수준(톤) 명목상 어획 비율 수준
일본 6,165.068 35.5643%
호주 6,165.068 35.5643%
대한민국 1240.631 7.1568%
대만 1240.631 7.1568%
뉴질랜드 1,088.273 6.2779%
인도네시아 1001.705 5.7785%
남아공 422.741 2.4387%
EU 10.883 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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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 검색을 위한 최소 표준 제도에 관한 결의
(2018년 10월 제25차 연례회의에서 개정)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CCSBT)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활동은 CCSBT가 이미 채택한 보존관리조치의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에 IUU와 싸워야 하는 긴급한 필요를 고려하고,

항구검색조치가 IUU어업을 예방, 억제, 근절하는데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제공함을 인식하고,

많은 위원회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이 현재 항구검색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CCSBT 어획증명제도와 대형어선 전재 프로그램 수립에 관한 결의를 상기하고,

CCSBT가 남방참다랑어(SBT) 조업 및 운반을 허가받은 어선 및 운반선 목록을 수립했음 또한 
상기하고,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관련 국제법을 상기하고, 

개발도상국의 항구검색조치 채택 및 시행을 위한 원조의 필요를 인식하며,

CCSBT 협약 제8조 3(b)항에 따라 다음을 합의한다.

1부. 범위

1. 본 결의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법 하의 회원국의 권리, 관할권 및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특히 
본 결의의 어떠한 규정도 항구 입항 거부권 등 국제법에 따른 자국 항구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
하고 본 결의에 규정된 것보다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본 결의는 IMO 및 기타 국제 규범 등을 통해 수립된 관련 국제 규칙, 표준 등을 고려하여 국제
법에 따라 해석 및 적용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본 결의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고 자국의 권리를 행함에 있어서 
그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2. CCSBT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감시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은 항구 회원국으로서 이전에 항구 양륙 
또는 전재 된 적이 없는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 만든 수산품을 실은 컨테이너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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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 운반선 등의 외국어선 (이하 “외국어선”이라 한다)에 대한 효과적인 항구 검색 제도를 
위한 본 결의를 적용해야 한다. 

3. 회원국은 항구 회원국으로서 자국민이 용선하여 자국의 허가를 받고 조업하며 자국 항구로 
귀항하는 외국 선박에는 본 결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용선 어선은 용선을 하는 회원
국의 조치를 적용 받으며, 동 조치는 자국 선박에 적용되는 것만큼 효과적인 조치여야 한다. 

4. 기타 CCSBT 보존관리조치의 관련 규정을 침해하지 않고, 그리고 본 결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결의는 전장 12미터 이상 외국 어선에 적용해야 한다.

5. 각 회원국은 전장 12미터 미만의 외국어선, 제3항에 따라 조업하는 외국어선 및 자국 선박에 
제4항에 언급된 조치와 마찬가지로 IUU근절에 효과가 있는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6. 회원국은 자국 선박에 본 결의 및 관련 CCSBT 보존관리조치를 주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부. 연락처

7. 외국 어선에 자국 입항을 허가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본 결의 제11항에 따른 통지를 수신하기 
위한 연락처를 지정한다. 각 회원국은 본 결의 22(b)항에 따른 검색 보고서 수신을 위한 연락
처를 지정한다. 해당 회원국은 본 결의 발효 30일 이내에 CCSBT사무국에게 연락 담당자 성명 
및 연락 정보를 제출한다. 그 이후 이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변경사항 발효 최소 
14일 이전에 CCSBT 사무국에 통지한다. CCSBT 사무국은 이러한 변경 사항에 대해 회원국들
에게 즉각 통지한다. 

8. CCSBT사무국은 회원국들이 제출한 목록을 바탕으로 연락처 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한다. 동 
등록부 및 관련 변동 사항은 CCSBT 웹사이트에 즉시 게재한다. 

3부. 지정 항구

9. 외국 어선에 자국 입항을 허가하고자 하는 회원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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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본 결의에 따라 외국 어선이 입항 요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지정한다. 
   b) 본 결의에 따라 지정된 항구 모두에서 검색을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

한다. 
   c) 본 결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CCSBT 사무국에 지정항구 목록을 제출한다. 목록에 추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변동 사항 효력 발효 최소 14일 전까지 CCSBT 사무국에 통지한다. 

10. CCSBT사무국은 항구 회원국들이 제출한 목록을 바탕으로 지정항구 등록부를 작성 및 관리
한다. 동 등록부 및 관련 변동 사항은 CCSBT 웹사이트에 즉시 게재한다. 

4부. 사전 통지

11. 양륙 및/또는 전재 목적으로 자국 항구 이용을 원하는 외국 어선에 자국 입항을 허가하고자 
하는 각 항구 회원국은 해당 외국 어선에게 항구 도착 예상 시간 72시간 전까지, 최소 표준
으로서, 부속서 A에 명시된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항구 회원국은 해당 선박이 IUU어업이나 관련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12. 항구 회원국은 특히 수산 제품 타입, 어장과 항구간 거리 등을 고려하여 제11항에 명시된 기간
보다 통지 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항구 회원국은 CCSBT 사무국에 
이를 알리고, 사무국은 해당 정보를 즉각 CCSBT 웹사이트에 게재한다. 

13. 제11항에 따른 관련 정보 및 당 선박이 IUU어업이나 관련 활동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수신한 후, 해당 항구 회원국은 해당 어선의 자국 항구 입항 허가 
또는 거부 여부를 결정한다. 항구 회원국이 입항 허가를 결정하는 경우, 하기 항구 검색 규정이 
적용된다. 

5부. 항구 검색

14. 검색은 항구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수행해야 한다. 

15. 매년 회원국은 외국 어선이 자국 항구에서 실시하는 양륙 및 전재 활동의 5%를 검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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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검색 대상 외국 어선을 결정함에 있어서, 항구 회원국은 자국법에 따라 특히 하기의 사항을 
고려한다. 

   a) 해당 선박이 제11항에 규정된 정보를 완전히 제공하지 않았는지 여부
   b) 특히 동 요청이 문제 선박의 IUU어업에 대한 증거가 있을 경우, 타 회원국 및 유관 RFMOs

로부터 들어온 특정 선박에 대해 검색 요청, 
   c) RFMOs로부터 입수한 정보 등 포함하여 특정 선박이 IUU어업에 가담했다고 의심할 만한 

분명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

6부. 검색 절차

17. 각 검색관은 항구 회원국이 발행한 신분 증명서를 소지한다. 국내법에 따라 항구 회원국 검색관
들은 CCSBT 보존관리조치의 준수를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선의 모든 관련 
장소, 갑판 및 선실, 가공된 어류 및 기타 어류, 그물 또는 기타 어구, 전기 및 전자 기기, 전송 
기록 및 로그북, 전재일 경우에는 화물 증명서, 영수증 및 양륙 신고서 기타 관련 서류를 검색
할 수 있다. 검색관들은 또한 검색 대상 선박의 선장, 선원 또는 기타 인원에게 질문할 수 있다. 
검색관들은 잠재 위반 증거로 고려되는 모든 문서의 사본을 가져갈 수 있다. 항구 회원국은 
해당 문서의 운영상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18. 검색 시에는 양륙 또는 전재를 감시하고, 상기 제11항의 사전 통지에서 통지된 남방참다랑어의 
수량과 선박 내 보유량을 교차 확인한다. 검색 시에는 가능한 한 선박에 가해지는 방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 어획물 품질을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19. 검색 종료 시, 항구 회원국 검색관은 외국어선 선장에게, 최소 표준으로서, 부속서 B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하는 검색 내용을 담은 검색 보고서를 제공한다. 해당 선장은 동 보고서에 대해 
검토의견이나 반대 의견을 추가하고 기국에 연락할 기회가 주어진다. 동 검색관 및 선장은 
보고서에 서명하고, 보고서 사본은 선장에게 제공한다. 선장의 서명은 보고서 사본을 수신
하였다는 것을 인지하는 목적으로만 활용된다. 

20. 항구 회원국은 검색 보고서 사본을 검색 종료 후 14일 이전에 CCSBT 사무국에 제출한다. 동 
보고서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항구 회원국은 해당 14일 기간 내에 지연 사유 
및 보고서 제출 예정일을 CCSBT 사무국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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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국 회원국은 선장들이 어선에의 안전한 승선을 돕고 항구 회원국 관할 당국과 협력하며 
검색과 통신을 지원하고, 항구 회원국 검색관들이 임무 수행 시 이를 방해, 위협 또는 훼방 
또는 타인을 교사하여 방해, 위협 또는 훼방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7부. 명백한 위반 시 절차

22. 검색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통해 특정 어선이 CCSBT 보존관리조치를 위반하였다는 증거 
발견 시 해당 검색관은:

   a) 검색보고서에 위반 사실을 기록한다.
   b) 검색 보고서를 항구 회원국 관할 당국에 제출하고, 이를 즉시 CCSBT 사무국 및 기국 회원국 
연락 담당에게 전달하며, 경우에 따라 이를 관련 연안 회원국에도 전달한다. 

   c) 가능한 한 해당 위반 사실에 관한 증거의 안전한 보관을 보장한다. 위반건이 추가 조치를 
위해 기국으로 이관되는 경우, 해당 항구 회원국은 수집된 증거를 기국 회원국에게 즉시 제공
한다. 

23. 위반이 항구 회원국 관할권 하에 해당하는 경우, 항구 회원국은 자국 국내법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해당 항구 회원국은 취한 조치에 대해 기국 회원국과 상황에 따라 연안 회원국, 그리고 
CCSBT 사무국에 즉시 통지하고, 사무국은 동 정보를 CCSBT 웹사이트 보안 영역에 즉시 게재
한다. 

24. 해당 회원국 관할권 외의 위반 및 23항에 언급된 위반 중 항구 회원국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반 건은 기국 회원국 및 경우에 따라 관련 연안 회원국에 이관된다. 검색 보고서 및 증거를 
수신한 기국은 즉시 위반에 대해 조사하고, 수신 6개월 이내에 조사 현황 및 기타 집행 조치에 
대해 CCSBT 사무국에 통지한다. 기국이 정보 수신 후 6개월 이내에 조사 현황 보고서를 미 
제출하는 경우, 해당 기국 회원국은 동 6개월 이내에 지연 사유 및 현황 보고서 제출 시기를 
CCSBT 사무국에 통지한다. 

25. 검색 결과 검색 대상 선박이 남방참다랑어 IUU행위에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입수되는 경우, 
항구 회원국은 동 건을 즉시 기국 및 경우에 따라 연안 회원국에 보고하고 이를 관련 증거와 
함께 가능한 신속히 CCSBT 사무국에 통지하여 해당 선박을 IUU선박 목록 초안에 등재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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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부. 개발도상 회원국의 필요사항

26. 회원국은 본 결의 이행에 관련한 개발도상 회원국의 특별 요구사항을 평가하도록 권장한다. 

9부. 총칙

27. 회원국은 협력, 정보 공유 및 각 당사국 검색관의 CCSBT 보존관리조치 준수 증진 관련 검색 
전략 및 방법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검색관 교환 프로그램을 위한 양자 협정/협약을 맺도록 
권장된다. 

28. 항구 회원국의 국내법을 침해함이 없이, 항구 회원국과 적절한 양자 협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항구 회원국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 기국 회원국은 자국 공무원을 항구 회원국 
검색관과 동행하도록 하여 자국 선박에 대한 검색을 관찰 또는 검색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29. 기국 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라, 항구 회원국 검색관의 위반 보고서를 자국 검색관이 제출한 
보고서와 유사한 근거로 판단하고 대응한다. 회원국은 국내법에 따라 본 결의에 명시된 검색
보고서와 관련된 사안을 위한 법적 또는 기타 절차 촉진을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30. 사무국장은 검색 정보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취합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데이터베이스의 
미가공 데이터의 기밀을 보장해야 한다. 한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검색 기록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사무국장은 해당 회원국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31. 위원회는 본 결의를 2018년 연례회의 전까지 검토하고 제15항에 따른 최소 검색율 등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수정을 고려한다. 

32. 본 결의는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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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A

입항 요청 전 선박이 제공해야 하는 정보
1. 기항하고자 하는 항구

2. 항만국

3. 도착 예상 일자 및 시간

4. 목적(들)

5. 항구 및 지난 기항 일자

6. 선박명

7. 기국

8. 선박 종류

9. 국제무선호출부호

10. 선박 연락 정보

11. 선박주(들)

12. 등록 ID 확인증

13. Lloyd’s / IMO ID, 있을 시

14. 외부 ID, 있을 시1)

15. RFMO ID

16. VMS 무 유: 국내 유: RFMO(들) 종류2):

17. 선박 치수 전장 및 선폭 흘수

18. 선장 이름 및 국적

19. 관련 어업 허가(들)

확인자3) 발급자 효력4) 어획해역 어종 어구

SBT(SBF)

SBT(SBF)

20. 관련 전재 허가(들)/전재 신청서(들)

확인자5) 발급자6) 효력

확인자5) 발급자6) 효력

1) 외부 선박 표시의 세부사항 제공. 예: 등록 및 식별 번호 등의 본 형식에 명시된 정보에 추가할 사항
2) 선박에 탑재한 VMS 종류에 동그라미 치시오. 탑재한 VMS가 없을 시 ‘무’, 기국에 전송하는 VMS를 탑재 시 ‘유: 국내’, 및/또는 
RFMOs에 전송하는 VMS를 탑재 시 ‘유: FRMO(들)’에 동그라미 치시오. 탑재한 VMS 종류 및 모델에 관한 정보를 제공

3) 기국에게 CCSBT 참조번호(예: 조업면허번호)와 CCSBT 선박 등록 번호(있을 시)를 제공
4) CCSBT 조업 허가의 발효일자를 제공(적용 가능할 시)
5) 전재 허가의 경우, “허가”와 허가참조번호(있을 시)를 기록, 전재 신고의 경우 “TD”라 기록
6) 전재 허가의 경우, CCSBT 허가의 발효일자 제공하고(있을 시), 전재 신고의 경우, 전재 일자를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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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제공선박에 관한 전재 정보

일자 위치 성명 기국 ID 번호 어종 상품종류 어획해역 신고수량(kg)

SBT(SBF)

SBT(SBF)

22. 선상 총 남방 참다랑어 23. 양륙할 남방 참다랑어

어종 상품종류 어획해역 신고수량(kg) 신고수량(kg)

SBT(SBF)

SBT(S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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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B

검색 결과 보고서

적용 가능할 경우, 가능한 한, 검색 중에 기록된 세부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완전하고, 정확하며 
(부속서A)의 입항요청 양식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1. 검색보고 번호7) 2. 항구국
3. 검색당국
4. 주임 검색관 성명 번호
5. 검색항구
6. 검색 시작일시 년 월 일 시
7. 검색 종료일시 년 월 일 시
8. 사전통보 접수여부 예 아니오
9. 목적8) 양륙 전재 가공 기타 (특정할 것)
10. 최종 항구, 국가 및 일자 년 월 일
11. 선박명
12. 기국
13. 선박 종류
14. 국제무선호출신호
15. 등록번호
16. IMO 선박번호 (있다면)
17. 외부 선박번호 (있다면)9)

18. 등록항
19. 선주
20. 선박 실질소유자 (선주와 다르고,
알려져 있다면)

21. 선박 운항자 (선주와 다를 경우)
22. 선장 성명 및 국적
23. 어로장 성명 및 국적
24. 선박 대리인
25. 선박감시시스템10) 무 유: 국내 유: RFMO(들) 종류:

7) 본 검색보고를 위한 고유의 참조번호를 부여할 것.
8) 해당하는 사항(들)에 동그라미를 침으로써 입항 목적을 기록: LAN-양륙, TRX-전재, PRO-가공, OTH-기타. ‘OTH’의 경우,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정할 것(예, 재급유, 재공급, 정비, 그리고/또는 건선거에 넣기 등).

9) 모든 외부적인 선박 표시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기록(예, 본 양식에 이미 제공된 정보에 추가할 수 있는 등록 및 식별번호).
10) 어떤 종류의 VMS가 선상에 있는지를 표시하기 위해 해당하는 곳에 동그라미를 칠 것: 선상 VMS가 없다면 ‘무’에, 선적국에 송신
하는 VMS가 있다면 ‘유: 국내’에, RFMO(들)에 송신하는 VMS가 있다면 ‘유: RFMO(들)’에 동그라미 칠 것; ‘종류:’에는 선상 VMS의 
종류 및 모델을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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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CCSBT 허가선박 목록

CCSBT 등록번호:

27. 관련 어업 당국(들)

확인자11) 발행자 효력12) 조업해역 어종 (FAO 
3-알파코드) 어구

SBT(SBF)

28. 관련 전재 당국(들) / 전재신고서(들)

확인자13) 발행자 효력14)

확인자13) 발행자 효력14)

29. 제공선박에 관한 전재정보

선명 기국 등록번호 어종 (FAO 
3-알파코드) 제품유형 어획해역 수량(kg)

SBT(SBF)

SBT(SBF)

30. 하역한 어획물의 추정 (수량)

어종 (FAO 
3-알파코드) 제품유형 어획해역 신고수량

(kg)
보유수량
(kg)

신고수량과 확정수량의 차이 
(만약 있다면) (kg)

SBT(SBF)

31. 선상 보유 어획물 (수량)

어종 (FAO 
3-알파코드) 제품유형 어획해역 신고수량

(kg)
보유수량
(kg)

신고수량과 확정수량의 차이 
(만약 있다면) (kg)

SBT(SBF)

32. 조업일지 및 기타 문서의 조사여부 예 아니오 코멘트

33. 적용 가능한 어획증명제도(들)의 준수여부 예 아니오 코멘트

34. 사용한 어구의 종류

35. 어구 조사여부 예 아니오 코멘트

36. 바닷새 부수어획 경감조치의 이행상태 (연승선만 해당)

a) 당해 선박이 SBT를 어획한 협약수역을 체크할 것:

ICCAT (남위25도 이하)  □         IOTC (남위25도 이하)  □         WCPFC (남위25도 이하)  □

11) 선적국 CCSBT 조업허가 참조번호(들)를 기록할 것(예, 조업면허 번호, 그리고 해당 선박을 위한 CCSBT 등록번호(적용 가능할 경우)).
12) CCSBT 조업허가(들)의 발효일자를 기록할 것(적용 가능할 경우).
13) 전재허가의 경우, “허가”라고 기록하고, 적용 가능할 경우 허가 참조번호(들)를 기록할 것; 전재신고서의 경우, “TD”라고 기록할 것.
14) 전재허가의 경우, CCSBT 허가(들)의 발효일자를 기록할 것(적용 가능할 경우); 전재신고서의 경우, 전재일자를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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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느 부수어획 경감조치가 사용되었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실시되었는가(야간투망을 포함하여)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사용된 바닷새 부수어획 
경감조치에 관한 코멘트를 기록할 것.

37. 검색관(들)에 의한 발견15)

38. 관련된 법적 문서(들)의 참조를 포함하여 명백한 위반(들)에 대한 기술

39. 선장 코멘트

40. 취해진 조치16)

41. 선장 서명

42. 검색관 서명

15) 해당 선박이 SBT IUU조업 및/또는 조업 관련 활동에 관여하였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기록할 것.
16) 의심스러운 SBT IUU조업 또는 조업 관련 활동에 관하여 수집 및/또는 압류된 모든 증거를 기록할 것(예, 사진, 샘플, 어구, 물건 
또는 문서). 또한 적발된 모든 명백한 위반을 다루기 위해 잠정적으로 취해질 수 있는 조치와 연락이 이루어진 관련 당국/담당관을 
기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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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9/10 Resolution on a CCSBT Record of Vessels Authorised to Fish for Southern Bluefin 
Tuna

남방 참다랑어 조업 허가선 CCSBT 기록에 관한 결의

19/10 Resolut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 CCSBT Catch Documentation Scheme 

CCSBT 어획증명제도 실시에 관한 결의

19/10 Resolution on Establishing a List of Vessels Presumed to have Carried Out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Activities For Southern Bluefin Tuna (SBT) 

남방 참다랑어(SBT) IUU 조업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선박 리스트 설립에 관한 결의

19/10 Resolution on the Adoption of a Management Procedure

관리절차(MP) 채택에 관한 결의

19/10 Resolution to Align CCSBT’s Ecologically Related Species measureswith those of 
other tuna RFMOs

CCSBT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조치를 다른 다랑어류 RFMO 조치와 조화시키기 위한 결의

19/10 Recommendation to Mitigate the Impact on Ecologically Related Species of 
Fishing for Southern Bluefin Tun

남방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

19/10 Resolution on Limited Carry-forward of Unfished Annual Total Available Catch of 
Southern Bluefin Tuna

남방 참다랑어 연간 총허용어획량(TAC)의 미어획량 한정적 이월에 관한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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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참다랑어 조업 허가선 CCSBT 기록에 관한 결의
(제26회 위원회 연례회의(2019년 10월 17일)에서 개정)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불법, 비규제, 비보고 조업(IUU) 및 24미터 이상의 남방 참다랑어 조업 허가선의 CCSBT 기록 
설정에 관한 결의”(이하 “원결의문”이라고 칭함)가 2003년 제10회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것에 유의
하고, 

CCSBT의 본 결의에 대한 이전 결의문에서는 대상이 되지 않는 비회원국의 24미터 미만의 어선에 
의한 남방 참다랑어 어획이 상당량 있다는 점을 재차 유의하고, 

IUU 조업 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포괄적인 대책을 취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확대 위원회가 2013년에 “남방 참다랑어(SBT)에 관한 불법, 비보고, 비규제 조업 활동에 관여가 
추측되는 선박 리스트 설립에 관한 결의”를 채택한 것을 고려하고, 

수입국은 생선 다랑어 상품에 대한 효과적인 검사체제 확립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인식
하고, 

CCSBT 조약 제8조 3(b)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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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약국, 확대 위원회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아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a. 자국에서 등록되어 있는 모든 선박이 남방 참다랑어 IUU 조업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b. 관련 법률과 합치된 형태로, IUU 어획을 방지, 억제, 근절시키기 위한 여러 가능한 행동을 
취한다. 

c. 남방 참다랑어에 관한 IUU 조업 문제의 진척 상황, 정기적으로 필요한 조치 채택을 포함한 
자국의 IUU 조치 실시 상황을 검토한다. 

2. 확대 위원회는, 남방 참다랑어를 어획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선(이하 “어선” 또는 “FVs”라고 
칭함)의 CCSBT 기록을 세우고, 유지 및 보관한다. 본 권고의 목적을 위해, 본 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어선은, 어선의 크기에 상관없이, 남방 참다랑어를 어획하고, 선상에서 보관, 전재 또는 
양륙하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3.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허가어선의 CCSBT 기록에서 아래의 구분 어선에 대해 IMO 번호를 
발행 받도록 한다.

        ∙ SBT를 어획할 수 있도록 허가된 해당국가의 깃발을 단 모든 어선(단, 목조선 및 유리섬유선 
제외)이며, 크기가 총 톤 수 100톤 이상인 모든 어선

        ∙ 2021년 1월 1일 이후에, SBT를 어획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해당국의 깃발을 단 목조선 및 
유리섬유선이며, 크기가 총 톤 수 100톤 이상인 어선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총 톤 수 100톤 미만이며, 전장(LOA) 12미터를 하한으로 하는 
모든 선내기선이며, 기국의 관할 외 수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가 받은 어선

4. 확대 위원회 회원국(이하 “회원국”이라고 칭함)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남방 참다랑어 어획이 
허가된 자국기를 단 어선 리스트를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만 
한다. 본 리스트는 아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 로이드/IMO 번호(해당 시)
        - 선박명, 등록번호
        - 이전 선박명(해당 시)
        - 이전 기국(해당 시)
        - 기타 등록부에서 삭제된 이전 내역(해당 시)
        - 국제무선호출부호(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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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 종류, 길이 및 등록된 총 톤수(GRT)
        - 선박 소유자 이름 및 주소
        - 조업자 이름 및 주소
        - 사용 어구
        - 조업 내지는 전재가 인정된 허가 기간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이 단락의 내용에 따라, 선박 리스트를 처음 제출할 경우, 어떤 선박이 
신규로 추가되었는지, 또한 사무국장에게 제출한 리스트에 현재 게재되어 있는 선박의 대선을 
의미하는지를 명시해야 한다. CCSBT 기록은 이 단락에 따라 제출된 모든 리스트를 뜻한다. 

5.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당초 CCSBT 기록을 세운 뒤, 해당 기록에 추가, 삭제, 수정을 
할 경우, 이러한 변경이 생길 때 신속하게 사무국장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6. 사무국장은, CCSBT 기록을 보존, 유지하고,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이 유의한 기밀성 요건과 
일치하는 형태로, CCSBT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을 홍보하는 
여러 조치들을 마련해야 한다. 

7. 기록에 기재된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아래 사항을 실시해야 한다. 
a) 자국의 어선이 CCSBT 조약 및 그 보존·관리 조치를 기반으로 한 요건과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만, 자국의 어선에 남방 참다랑어를 어획할 수 있는 허가를 준다. 

b) 자국의 어선이 관련된 모든 CCSBT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한다. 

c) CCSBT 기록에 게재되어 있는 자국 어선이, 유효한 선박등록증서와 어획 그리고/또는 전재를 
위해 유효한 허가증을 선상에 보유하고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d) 해당 선박이 IUU 조업 경력이 있을 경우, 선주는 해당 선박이 다시 그러한 불법 조업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을 뜻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한 것을 확인한다. 

e) CCSBT 기록에 게재된 어선 소유자 및 조업자가 CCSBT 기록에 게재되지 않은 어선에 의한 
남방 참다랑어 조업 활동에 종사하거나 관여하지 않은 것을 국내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
한다. 

f) 규제 또는 징벌 조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CCSBT 기록에 게재되어 있는 어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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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가 기국인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의 시민 또는 법인인 것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법에서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8. 회원국 및 비협력적 비회원국은 징벌적 및 제재적 행동을 포함하여 7항에 따라 취해진 자국 
내의 행동 및 조치를 검토하고, 정보 공개에 관한 국내법과 합치된 형태로, 준수위원회의 각 
회의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한다. 준수위원회는 그러한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에는 CCSBT 기록에 게재되어 있는 어선 기국인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해당 선박에 의한 
CCSBT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동 요청한다. 

9. a)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적용가능한 국내법을 기반으로, CCSBT 기록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어선에 의한 남방 참다랑어 어획, 선상 보관, 전재 및 양륙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
한다. 

b) CCSBT 어획증명제도에 관한 CCSBT 보존관리조치 효과를 아래와 같이 확보한다. 
i) 기국인 회원국 및 협력적비회원국은, CCSBT 기록에 게재되어 있는 어선에 대해서만 CDS 
문서를 확인해야만 한다. 

ii)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어선에 의해 어획된 남방 참다랑어가 그 관할 내에서 전재, 
국산품으로 양륙,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된 때, CCSBT 기록에 게재된 선박에 대해 확인된 
CDS 문서를 수반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iii)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CDS 문서 위조 또는 오기가 없도록 협력해야 한다. 

10.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CCSBT 기록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어선이 남방 참다랑어 어획 
및 전재에 종사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관계를 사무국장
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11. 9항에서 언급된 선박이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의 깃발을 달고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해당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대해 해당 선박이 남방 참다랑어 어획을 하지 못하게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한다. 

12. 확대 위원회 및 관계된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상호 연락하여 FAO 및 기타 관련 지역
어업관리기구와 함께, 다른 해역에서 다른 다랑어 자원에 대한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같은 종류의 기록을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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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를 책정하여 실시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악영향이란, IUU 어선의 남방 참다랑어 
어획에서 다른 어업으로 대상을 바꾸며 나타나는 과도한 어획으로 인한 압력도 포함된다. 

13. 확대 위원회가 9항에 기재된 조치 실시를 결정하기 전에, 확대 위원회 및 회원국은, 본 결의에 
대해 통지하고 협의하기 위한 모든 관련국과 연락하여, 본 결의에 적응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준다. 또한, 확대 위원회 및 회원국은, 비체약국이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한다. 

14. 본 결의에 따라, 2014년 10월 6일 제21회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불법, 비규제, 비보고 조업
(IUU) 및 24미터 이상의 남방 참다랑어 어업허가선의 CCSBT 기록 설정에 관한 결의”는 개정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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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BT 어획증명제도 실시에 관한 결의
(제26회 위원회 연례회의(2019년 10월 17일)에서 개정 ; 

2020년 4월 1일부터 발효)

어획증명제도(CDS) 책정을 위해 2005년 CCSBT12로 채택된 원칙 및 2006년 CCSBT13에서 
채택된 ‘무역 유무에 관계없이 남방참다랑어의 모든 어획을 기록하기 위한 CDS 실시에 관한 
결의’에 비추어,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이 어획에서부터 국내 시장 또는 수출 시장에서 최초로 판매하기까지, 
합법적인 상품 흐름을 추적, 확인해야 할 필요성을 유의하고, 

지역어업관리기관 간에서 어획증명제도의 조화를 달성할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의한 SBT 어획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CDS가 세계의 SBT 어업의 모든 
섹터를 통해, 일관적·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제8조 3(b)에 따라,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CCSBT)는 
위원회 보존 조치 준수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채택한다. 

1. 일반조항 및 적용
1.1 모든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남방참다랑어(SBT)를 위한 CCSBT CDS를 실시하고, 본 
결의에 해당하는 모든 SBT에 관한 이동을 문서에 기록해야만 한다. CCSBT CDS는 CCSBT 
CDS 문서 작성 및 SBT 표식 장착(표식)을 포함한다.

1.2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또는 CDS에 협력하는 기타 국가/어업주체(OSEC1)) 관할권 하에서의, 
전재, 국산품 어획2), 수출, 수입 및 재수출에 대해, 모든 SBT는, 본결의의 섹션 3에 기재된 
문서가 1개 첨부되어야 한다. 본 요건의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살 이외의 어체 부위3) 
(즉, 머리, 눈, 알, 내장, 꼬리)에 대해, 문서 없이 수출/수입할 수 있다.

1.3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 관할권 하에서의 양식장에의 SBT 이송 및 양식장 간의 SBT 
이송은 규정에 따라, 축양 수조 양식 및 축양 이송 양식으로써 문서화시켜야 한다. 

1) 용어 “CDS에 협력하는 기타 국가/어업주체”란 본 결의에 협력을 확약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명한 국가/어업 주체를 말하며, 본 결의
에서 “OSEC”을 말한다.

2) 용어 “국산품 어획”이란, 해당 SBT 어획량이 계상된 국가별 배분량을 가지고, 해당 SBT가 기록된 CDS 문서를 발행하는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CCSBT 허가 어선/운반선에 의해, 해당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영토에 SBT가 어획되는 것을 말한다.

3) 문맥상, 어체 부위에서 분리된 모든 살이 살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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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유어(어업이 아닌 취미로 하는 낚시)로 어획된 어류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회원국 또는 
비협력적 비회원국은, 유어에 대해 CCSBT CDS의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1.5 위원회는, 본 결의의 실시에 앞서, SBT 양륙, 어획, 전재, 양식에 관여하는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 이외의 국가의 적당한 당국에 대해, 협력을 요청해야만 한다. 

1.6 회원국은,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SBT의 어획을 허가 받지 않은 선박에 의해 어획된 
SBT에 대해, 국산품으로써의 어획, 전재, 수입, 수출 및/또는 재수출(SBT 양식이 관할권 내
에서 실시되지 않은 경우)SBT의 양식을 허가받지 않은 양식장에의 SBT 이송 또는 양식장 간 
이송 및 해당 양식장에서의 SBT 수확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1.7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표식이 없는 상태의 SBT에 
대해, 국산품으로써 어획, 전재,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을 인정해서는 안된다. 

1.7.1 양식 사업의 경우, 포살 후, 30시간 이내에 표식을 장착하는 것을 조건으로, 표식 없이 
SBT를 어획할 수 있다. 

1.7.2 CCSBT 허가선 기록에 기재되어 있는 선박이 선상에 충분히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양륙 시 표식을 장착할 수 있다. 

1.7.3 예기 없는 SBT의 혼획으로 선상에 표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등의 특별한 상황일 
경우에는, 양륙 시 표식을 장착할 수 있다. 

1.8 표식이 우발적으로 떨어져, 재장착하기 어려운 특별한 상황일 경우, 가급적 신속하게 양륙, 
전재 또는 수출 시점까지, 대체 표식을 장착해야만 한다. 

1.9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사무국장에 대해, 양륙 후 7일 이내로, 1.7.2, 1.7.3 또는 1.8에서 
정한 특별한 상황을 보고해야만 한다. 보고에 따라, 특별한 상황의 세부 내용, 표식이 장착된 
SBT의 꼬리 수 및 1.8에 대해 원래(판명되어 있을 경우)의 표식 번호 및 새로운 표식 번호를 
제공해야만 한다. 

1.10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국산품 양륙에 대해, 적어도 최초의 판매시점에서 표식이  
SBT에 붙어 있을 것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후에도 표식 처리가 되지 않은 생선에는 표식이 
붙어 있을 것을 장려해야만 한다. 

2. 등록 필요 사항

2.1 허가된 양식장을 특정하기 위해, 사무국장이 양식장 기록을 작성, 유지한다. 

2.2 사무국장에 의해 유지된 선박 기록에 따라 허가 선박이 특정된다. 

2.3 상기 허가 등록에 포함되지 않는 선박 및/또는 양식장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CCSBT CDS 
문서는 본 제도의 목적에 유효한 문서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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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문서 및 정보

3.1 CCSBT CDS 문서는 아래와 같다. 

3.1.1 축양 수조 양식 – SBT 어획, 예항 및 양식 정보를 기록

3.1.2 축양 이송 양식 – 양식장 간 SBT 이송 정보를 기록

3.1.3 어획 모니터링 양식 – 예기하지 않은 어획을 포함, 양식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SBT 어획, 
양륙, 전재, 수출 및 수입 정보를 기록

3.1.4 어획표식(태깅)양식 – CDS 일환으로 표식 장착된 개별어 정보를 기록

3.1.5 재수출 또는 국산품 양륙 후, 수입양식 – 어획 모니터링 양식에 따라, 이미 최초의 국산품 
양륙 시점 또는 수입 시점까지 추적되어 있어, 이후 전량 또는 일부를 수출 또는 재수
출할 SBT 정보를 기록

3.2 3.1에서 정한 CCSBT CDS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와 관련된 지시사항은 부록 1A-D.

3.3 승인된 양식 채택 후에, 번역 추가와 같은 최소한의 변경만 인정된다4). 정보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표준 양식에서 정보란을 삭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3.4 3.35)에 따라 변경이 추가된 문서는,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SBT 양륙, 전재, 수입, 수출 
또는 재수출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회원국에 배포하기 위해, 사무국장에게 제출
되어야만 한다. 

3.5 양식 및 양식의 내용에 관해서 많은 변경이 있을 시, CCSBT 준수위원회로부터의 권고에 따라, 
위원회가 그 연례회의에 합의한 경우만 인정한다. 

3.6 CCSBT CDS 문서는, 고유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야 한다. 

4. 표식 장착(표식)

4.1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포살 시, 모든 SBT에 SBT 표식을 
부여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 

4.1.1 양식 사업의 경우, 포살 후 30시간 이내에 표식을 부여할 수 있다.

4.1.2 CCSBT 허가선 기록에 게재된 선박이 선상에 충분히 표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상황일 경우, 양륙 시, 표식을 부여할 수 있다. 

4.1.3 예기하지 않은 혼획으로 선상에 표식이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특별한 상황일 경우, 양륙 시, 
표식을 부여할 수 있다. 

4) 단, 어획표식양식에 대해서는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재량에 따라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수정할 수 있다.
5) 어획표식양식 추가 기록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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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1.4와 같이, 어획표식양식은, 개별 SBT에 대해 관련된 표식정보가 기재된다. 어획표식양식은, 
포살 시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기입해야만 한다. 몸 길이 및 중량 측정은, SBT 동결 전에 실시
되어야만 한다. 선상에서 측정을 정확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측정 및 관련된 어획표식양식에 
기입하는 것이 SBT가 다시 이송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양륙 또는 전재 
시점에서 실시할 수 있다. 

4.3 완성된 어획표식양식은, 기국인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제공되며, 어획표식양식 정보는, 
4분기 별로, 전자 매체를 통해 사무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4.4 표식장착계획은, 부록2에서 정한 절차 및 정보에 관한 최저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4.5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허가되지 않은 SBT 표식 사용을 금지해야만 한다. 

5. 확인

5.1 CCSBT CDS 문서는, 규칙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에 의해, 확인(양상 전재인 경우에는 
서명)되어야 한다. 

5.1.1 국산품 양륙에 대해서는, 어획한 선박의 기국인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 정부직원, 
또는 해당 선박이 용선계약을 기반으로 조업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용선지의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권한을 가지는 당국 또는 기관.

5.1.2 CCSBT의 대형어선 전재에 대한 계획 창설에 관한 결의를 바탕으로 모든 SBT 전재에 
대해서, 결의가 요청하는 옵저버

5.1.3 모든 SBT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하는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의 정부직원

5.1.4 모든 SBT 재수출에 대해서는, 재수출하는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또는 OSEC의 정부
직원

5.2 CDS 문서의 확인 권한은, 해당하는 국가/어업주체의 정부직원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자
에게 위임할 수 있다. 위임 받은 자를 이용하는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사무국장
에게 위임 권한과 관련된 정식 사본을 제출해야만 한다.  

5.3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사무국장에게 확인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정부직원 및 개인이 CCSBT CDS 문서를 확인하는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확인 타입, 문서 
확인을 시행하는 조직의 명칭, 문서 확인을 시행하는 정부직원의 이름, 직함 및 서명, 봉인 
또는 인감의 인영견본 및 대리권을 가지는 모든 자들의 리스트를 포함한다).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사무국장에 대해, 변경에 대해 해당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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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사무국장은, 5.3에서 정한 정보를 유지하고, 갱신하여 이를 모든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에 제공하여, 변경에 대해 지체없이 회신한다. 

5.5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3.1에서 정한 CCSBT CDS 문서 중, 완전하지 않은 것, 
명백히 잘못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것 또는 본 결의가 요청하는대로 확인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확인해야만 한다. 

5.6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또는 OSEC은, 전재, 국산품 양륙, 수출, 수입 또는 재수출에서 해당 
SBT의 화물에 필요한 문서 일부 또는 모두가 동반되지 않은 경우, 양식에 필요한 정보란 
기재에 누락이 있는 경우 또는 양식이 본 결의가 요청하는대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어떠한 
SBT도 받아들이면 안 된다. 

5.7 전량 또는 일부가 표식이 장착되어 있지 않은 SBT가 담긴 화물은, 전재, 국산품 양륙, 수출
(국산품 양륙 후의 수출을 포함), 수입 또는 재수출(단, 부록2와 같이, SBT가 가공되어 표식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는 제외) 확인이나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5.8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CDS 문서에 포함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박, 양륙 및 가능할 경우, 시장에 대한 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적정한 수준에서 실시해야만 
한다. 

5.9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5.8에 따라 실시한 감사 종류 및 커버률과 준수 정도에 관한 
상세 내용을 SBT 어업에 관한 연차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6. 정보 교환 및 데이터의 기밀성 보호

6.1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수령한 모든 CCSBT CDS 문서 원본(또는 스캔한 사본)을 
문서에 기재된 직전의 날짜로부터 최소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는, 발행한 CCSBT CDS 문서 사본에 대해서도, 문서에 기재된 최근 국가/주체가 발행한 
발행일로부터 최소 3년간 보존되어야 한다. CDS 문서 사본은, 사분기별로 사무국장에게 송부
해야 한다(어획표식양식6)을 제외).7)

6.2 사무국장은, CDS 문서 원자료를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해당 데이터
베이스에서 원자료의 기밀성을 확보하고, 국가/어업 주체에 대해서는, 해당국/어업주체가 
확인한 CCSBT CDS 문서에 관한 원자료만 제공한다. 국가/어업 주체가 다른 국가/어업주체에 
관계된 CCSBT CDS 문서를 요청한 경우, 사무국장은, 후술하는 규정에 따라서만 데이터를 
공개할 수 있다. 

6) 어획표식양식에 제공해야하는 정보 요건은, 4.3에 정해져 있음. 
7) 양식원본 사본 또는 양식의 모든 정보를 포함하는 전자 양식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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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사무국장은, CCSBT CDS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에 대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다음 해 6월 1일까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의 데이
터에 대해 같은 해 12월 1일까지, 확대 위원회에 보고하고 모든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회신해야 한다. 보고서에 포함되는 정보는, 부록3에 규정한다. 사무국장은,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이 지정하는 하나의 당국만, 보고서 사본을 전자매체로 제공해야만 한다.  

6.4 사무국장은, 아래 내용을 구성되는 보고서를 CCSBT 웹사이트 공개 범위에 게재해야 한다. 

〇 기국/어업 주체
〇 수확년
〇 상품 발송지(국산품 양륙을 포함)
〇 어구 코드
〇 정미 중량
〇 추정 원어 중량(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정미 중량에서 산출한다) 
〇 3.4항에 따라 제출된, 변경이 추가된 CDS 문서 사본

6.5 과학위원회, 준수위원회 또는 기타 위원회 보조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무국장은, 위원
회의 동의를 얻어, CCSBT CDS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6.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보다 상세한 
것을 해당기관에 제공해야만 한다. 

6.6 사무국장은, 6.1항에 따라 제공된 데이터를 분석한 뒤, 확인된 차이를 관련된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에 통지해야만 한다.

7. CDS 문서 확인

7.1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권한이 있는 당국 또는 기타 권한을 부여받은 자 또는 기관이, 
그 영토에 국산품으로 양륙되는, 그 영토에 수입되는, 그 영토로부터 수출 또는 재수출되는 
SBT의 화물을 확인하여, 확인된 CCSBT CDS 문서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확보해야만 한다. 당국 또는 허가를 부여받은 개인 또는 기관은, CCSBT CDS 문서 및 관련된 
문서에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화물의 내용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된 업자와 함께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7.2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정보를 세부적으로 조사하고, CDS 보고서 정보에 대해, 사무
국장으로부터 받은 데이터와 비교하여 확인된 불일치를 포함하여, 확인된 부정행위를 조사, 
해결해야만 한다. 특히, 구성원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입수 가능한 정보를 이용하여, 6.3항을 
기반으로 사무국장에 의한 보고서 조회를 실시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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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아래 두 경우에 해당하는 SBT의 화물에 대해, 사무
국장과 관계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에 대해, 가급적 신속하게 통보해야만 한다. 

7.3.1 관련된 CDS 문서에 포함되는 정보에 의문이 있는 경우.

7.3.2 CCSBT CDS 문서가 불완전, 행방불명 또는 확인되지 않는 경우. 

7.4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7.1항 및 7.2항에 규정된 우려사항을 국내법에 따라 세부조사,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해, 관련 당국과 협력하면서 필요한 모든 수단을 마련하고, 사무국장이 
위원회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포함시키기 위해, 그 결과를 사무국장에게 통지해야만 한다. 

7.5 준수위원회는, 6.3항 및 6.4항의 사무국장에 의해 정리된 요약 정보를, 확인된 부정행위 및 
불일치와 7.3항에 따라 통보된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검토한다. 

7.6 위원회는, 준수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확인조사 결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 여기에 기재된 준수조치 또는 관련한 다른 준수조치 재검토를 포함하지만, 이에 한정
되는 것은 아니다. 

7.7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CDS 문서가 위조되어 있지 않은 것과 잘못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것을 확보하기 위해, 협력해야만 한다. 

8. 정보 접근성 및 보호

8.1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 국내 법령에 따라, CCSBT CDS에서 작성되는 정보는 기밀
정보로 취급해야 하고, CCSBT 목적에 적절한 형태 또는 위원회가 합의하는 기타 목적을 위해
서만 사용할 수 있다. 

8.2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 및 OSEC은 필요한 경우에는, 어획 검증절차를 지원해야 하며, 필요한 
유익한 정보 교환에 합의하고, 적당한 경우에는, CDS에 관한 정보 전달의 완전성을 검증하고, 
불일치를 일치시키기 위해 필요한 가능성 있는 증거를 교환하는 것에 합의한다. 

9. 실시 및 검토

9.1 본 결의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8) 동일 이후, CCSBT가 2000년 6월 1일에 채택한 
CCSBT 남방 참다랑어 통계증명제도를 대신하게 된다.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어획된 SBT에 
대해서는 CDS의 표식장착요건은 2010년 6월 30일까지 면제할 수 있으며, CCSBT CDS 문서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으로 기입해야만 한다. 

9.2 준수위원회는, 2011년 연례회의까지 본 결의 검토를 실시하고, 실시 상의 문제, 장점 및 약점을 
특정하고, 본 결의 개선 선택지 및 그 선택지를 지지하는 절차를 확대 위원회 회의에서 권고
한다.

8) 일본은 2009-10 어업 연말(2010년 3월 31일)까지 현행표식(태깅)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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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에서는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의해 보고된 표식의 파손 및 분실과 1.8항 및 1.9항
에서 사용을 면제한 정도에 관련된 우려 사항이 포함된다. 이후의 검토 일정에 대해서는 시기에 
맞춰 합의한다. 

9.3 사무국장은, 준수위원회에 의한 검토를 전자서류 및 어류 표식과 관련해서 이용가능한 기술을 
모니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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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어획증명제도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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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CCSBT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의한 표식 장착 계획 
절차 및 정보에 관한 최소 기준

SBT 표식 제도에 관한 일반 요건

1. 결의의 1.7항 및 1.8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SBT 표식은 어류 사체가 통째로 남아 있는 경우 
각각의 어류에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세척, 아가미 절단, 내장 정리, 냉동, 지느러미 절단, 아감
딱지(아가미판/덮개) 및 꼬리, 그리고 머리 부분 혹은 전체를 절단하더라도 어류는 통인 것으로 
간주한다. 필렛가공 혹은 포를 뜨는 경우에는 해당 어류가 더 이상 통이 아닌 것으로 본다. 

2.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SBT 표식(태깅)이 재사용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SBT 표식 세부사항

3. 각 SBT 표식은 아래 최소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양식으로 미리 등록된 고유한 표식 번호를 가진다.
   b. 표식 번호는 고유한 기국 및 조업년도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예: NZ-2008-000001).
   c. SBT에 단단히 부착할 수 있다.
   d. 재사용 및 조작이 불가능하여야 하고 위조 혹은 복제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e. 섭씨 –60도, 염수 및 거친 움직임을 버틸 수 있어야 한다.
   f. 먹어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표식관련정보에 관한 일반요건

4.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SBT 생산을 허가 받은 회사 및 양식장에 SBT 표식 배포 상황을 
기록하도록 한다. 

5.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각 표식에 대해서 조업선과 운행자 및 관련 기관이 월, 지역 및 
어획 방법, 각 SBT 체장 및 중량을 포함하는 표식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보고 절차 및 양식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6. 본 결의의 섹션5-9에 명시하고 있는 CCSBT CDS 결의안의 모든 요건은 표식 장착 계획을 실시
하는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의 표식 장착에 관한 문서 및 정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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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6개월/1년마다 확대 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보고서 내용  
 
본 부록의 보고서는 각 회원국의 임명된 자에게만 제공된다. 

본 부록에서 아래 축약어는 다음과 같은 정의를 갖는다.
      ∙ FSF – 양식장 양식
      ∙ FTF – 양식장 탁송 양식 
      ∙ CMF – 어획 감시 양식
      ∙ REEF – 내수품 전재 후 재수출/수출 양식
      ∙ CTF – 어획 표식 양식

CDS의 첫해에는 작성해야 할 모든 보고서에 관해 CDS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사무국에서 CDS 데이터베이스 및 관련 보고 제도가 작성과정 중인 첫 1년간은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는 것도 수용한다. 

상품에 관한 보고서
상품에 관한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상품에 관한 총괄과 보고 어획량 비교보고서

이 보고서는, 각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할당년의 어획량을 추정하기 위해, CMF 및 FSF 
사망 개체 수 데이터를 사용한다. 할당년이 종료된 후, 충분한 CDS 데이터가 이용가능한 경우
에만 실시되어야 한다. CDS로부터 얻어진 가공처리 후의 중량은, 각 회원국으로부터 제공된 
변환계수를 이용 가능하다면 이용하고, 회원국이 사용해야 할 변환계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에는 “최선의” 대체적인 변환계수를 이용하여, 원어중량으로 변환해야 한다. 보고서에서 
사용된 모든 변환계수의 수치는 리스크화되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비교를 위해서도, 회원국/
협력적 비회원국으로부터 얻어진 할당년의 보고어획량도(가능하다면) 포함해야 한다. 

      ∙ 선박의 국적/어업주체
      ∙ 할당년1)
      ∙ CDS로부터 얻어진 어구별 총추정 SBT 원어중량
      ∙ 회원국으로부터 보고된 어구별 총 SBT 원어중량(이용가능한 경우)

1) 회원국 할당년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각 회원국이 실제 할당년 기간을 사용해야 하며,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기간에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는(CDS 및 회원국으로부터의 보고서 쌍방에 근거한 최신 추정치와 함께) CDS 데이터가 충분한 최근의 
할당년 기록도 기재해야 한다. 



︱172︱



︱173︱

       ∙ 코멘트2)
(2) 상세한 상품에 관한 총괄보고서
이 보고서는, TIS 별지2의 보고서와 유사하다. 이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MF 및 CTF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 선박 국적/어업주체
      ∙ 어획어, 출양어 또는 축양장에서의 어획어/예항중의 사망어
      ∙ 상품(F/FR)
      ∙ 가공 타입(RD/GGO/GGT/DRO/DRT/FL/OT 등)
      ∙ 수확년월
      ∙ 어구 코드
      ∙ 통계해구
      ∙ 수출지점(수출일 경우만)
      ∙ 수출년월(수출만)
      ∙ 최종 도착지가 되는 국가/어업주체
      ∙ 최종 도착지에 도착한 년월
         상기 항목 내의 이하의 수량

ㅇ SBT 수량
ㅇ SBT 정미 중량

REEF 보고서
REEF에 관해 2개의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세부적인 REEF 총괄 보고서
본 보고서는, TIS 별지4의 보고서와 유사하다. 이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MF 및 REEF 
데이터를 이용한다.

      ∙ 원산 어획국/어업주체
      ∙ 이번에 수출하는 국가/어업주체3) 
      ∙ 수출지점
      ∙ 수출년월4)
      ∙ 수출국/어업주체
      ∙ 수출상품(F/FR)
      ∙ 수출된 타입(RD/GGO/GGT/DRO/DRT/FL/OT) ; 및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한, 

ㅇ 수출 SBT 정미 중량 및 수 

2) 이 수량의 해석에 관해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코멘트가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회원국으로부터의 보고서에는(유어로 
획득한 어획량과 같은) CDS의 대상이 아닌 어획량이 포함되어 있고, 최근 CDS 데이터는 충분히 갱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3) 해당하는 REEF에 기재된 수출하는 국가/어업주체를 말하며, 선행된 REEF나 CMF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4) 수출증명일을 바탕으로 결의한다.



︱174︱



︱175︱

(2) REEF 불일치 보고서
본 보고서에는, 모든 REEF 및 관련된 CMF를 조사하여, 이후의 수출 및 재수출에서 “과도한 
이용5)”을 하고 있는 모든 CMF 리스트를 작성해야만 한다.

      ∙ 과도한 이용을 하고 있는 CMF에 기재된 문서번호, 선박 국적/어업주체, 상품 타입 및 중량
      ∙ 관련된 REEF 문서번호, 수출국/어업주체, 상품 타입 및 중량
      ∙ 기타 준수위원회에서 합의된 정보

표식 보고서
1개의 표식 보고서를 작성한다. 

(1) 표식 총괄 보고서
이하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TF 및 CMF 쌍방의 데이터를 이용한다. 

      ∙ 선박 국적/어업 주체
      ∙ 표식을 붙인 SBT의 총 수 및 정미 중량
      ∙ 관련된 CMF에서 보고된 SBT 총 수 및 정미 중량

전재 보고서
2개의 전재 보고서를 작성한다. 

(1) 전재 총괄 보고서
SBT 전재에 관해 아래의 총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CMF와 전재 신고서 및 옵저버 보고서 
데이터를 이용한다. 

      ∙ 어획한 선박의 국적/어업 주체
      ∙ 전재 년월
      ∙ 전재선 선박 국적/어업주체

상기 정보를 바탕으로 한, 이하의 수량
ㅇ 전재건수
ㅇ CMF를 바탕으로 한 SBT 총 수
ㅇ CMF를 바탕으로 한 SBT 정미 중량
ㅇ 전재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SBT 정미 중량
ㅇ 전재 옵저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SBT 정미 중량

5) 과도한 이용을 하고 있는 CMF란, CMF에 기재되어 있는 어류의 이후의 수출/재수츨 양이 해당 CMF에서 보고되었던 당초의 양을 
초과하고 있을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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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재 불일치 보고서
본 보고서에는, CMF에 기재된 SBT 중량이 전재 신고서 또는 전재 옵저버 보고서 중 어느 하나에 
기재된 SBT 중량과 다를 경우에 해당 각 전재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작성한다.

      ∙ 어획한 선박의 국적/어업주체, 명칭 및 등록번호
      ∙ 전재일
      ∙ 전재선 선박 국적/어업 주체, 명칭 및 등록번호
      ∙ CMF를 바탕으로한 SBT 정미 중량 및 타입
      ∙ 전재신고서를 바탕으로 한 SBT 정미 중량 및 타입
      ∙ 전재 옵저버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 SBT 정미 중량 및 타입

양식 보고서
2개의 양식 보고서를 작성한다. 본 보고서는 관련된 국가/어업주체의 통상 “어기”를 포함한 어획 
및 양식 시기를 전부 기재하는 내용으로 작성해야 한다.

(1) 양식 총괄 보고
각국/어업주체로부터 얻은 양식SBT에 관한 이하의 집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FSF 및 CMF 
데이터를 이용한다. 본 보고서는 무역정보 일환으로 호주가 6개월마다 작성하고 있는 양식
보고서와 유사하다.

      ∙ 어획한 선박의 국적/어업주체 및 척 수
      ∙ 어획 기간
      ∙ 어획이 있었던 통계 해구
      ∙ 예항기간 중의 사망어 총 수 및 중량
      ∙ 양식장에 이송 기간
      ∙ 양식장에 이송한 SBT 총 수 및 중량
      ∙ 모든 이송에 관한 평균 중량 최소치, 최대치 및 중간치
      ∙ 양식장에서의 수확 기간
      ∙ 양식장에서 수확한 SBT 총 수 및 중량



︱178︱



︱179︱

(2) 양식 불일치 보고서
본 보고서에는, 양식장에 이송된 SBT 총 수(FSF와 FTF를 바탕으로 조정)가, CMF를 바탕으로 
해당 양식장에서 수확된 SBT의 총 수를 웃도는 경우, 해당 각 양식장의 세부 내용에 대해 작성
한다. 

      ∙ 양식장이 있는 국가/어업 주체 및 양식장 명칭
      ∙ 최초의 예항으로부터 해당 양식장으로 이송된 기간
      ∙ 최초의 예항으로부터 해당 양식장에 이송된 SBT 총 수 및 중량
      ∙ 다른 양식장에서 해당 양식장으로/해당 양식장에서 다른 양식장으로 이송한 기간
      ∙ 다른 양식장에서 해당 양식장으로/해당 양식장에서 다른 양식장으로 이송한 SBT 총 수 및 

중량
      • 해당 양식장에서 수확한 기간
      • 해당 양식장에서 수확한 SBT 총 수 및 중량

조합 보고서

CDS 문서는, 사분기 별로 여러 곳에서 사무국으로 송부된다. 같은 문서가 각기 다른 시기에 
사무국으로 보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SBT가 수출되거나 전재될 때에 송부되어, 같은 
SBT가 수입되거나 국산품으로 양륙될 때에 재차 송부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조합 보고서는, 
상정되는 문서의 수량 및 타입에 관한 집약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고안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각국/어업 주체로부터 그러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서로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수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사무국은, CDS가 12개월간 운용된 후, 본 보고서를 고안하여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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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참다랑어(SBT) IUU 조업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되는 
선박 리스트 설립에 관한 결의

(제 26회 위원회 연례회의(2019년 10월 17일)에서 개정)

남방 참다랑어 보존 위원회(CCSBT)에 부속하는 확대 위원회는, 

FAO 이사회가 2001년 6월 23일에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 방지, 억제, 근절을 위한 국제 행동 
계획(IPOA-IUU)를 채택하고, 이 계획이,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활동에 관여한 선박 특정에 
대해, 합의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면서 차별적이지 않은 방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상정하여, 

확대 위원회가, 2011년 10월 제8회 연례회의에서 CCSBT 준수계획을 채택한 것을 상기하여, 

남방 참다랑어(SBT)의 IUU 조업 활동이 CCSBT 보존관리조치 유효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사실을 
우려하여, 

관련된 CCSBT 조치 하에 기국 또는 주체에 적용된 기타 조치를 침해하지 않고, 어선에 관한 대책을 
적용하여 IUU 조업 증가와 같은 과제에 대처하는 것을 결의하고,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모든 다랑어류 어업 관리 기관에서 행동을 개시한 것을 고려하여, 

IUU 조업 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어선 문제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IUU어업을 방지하고,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세계무역기관(WTO) 협정에서 설립된 권리
의무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된 국제어업조약을 고려하여, 기타 관련된 국제법에 따라 대처해야 
하는 것을 유의하고, 

조약의 목적 실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CCSBT에 가맹되어 있지 않은 여러 국가 또는 주체의 
국민, 거주자 또는 어선에 의한 남방 참다랑어 조업을 억지하기 위해, 구성원이 국제법 및 각각의 
국내법에 합치하는 적절한 수단을 취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도록 요구하는 조약 제15조 제4항을 
상기하고,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제8조 3(b) 항에 따라, 이하와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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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 IUU 조업 정의 및 CCSBT IUU 선박 리스트

1. 확대 위원회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조약 및 실시하는 CCSBT 조치의 유효성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SBT 조업을 실시한 선박을 특정하게끔 되어 있다. 확대 위원회는, 이 결의(또는 이후의 
개정)에 따라 설정된 수속 및 기준에 따라, 그러한 선박 리스트(CCSBT의 IUU 선박 리스트)를 
작성하고, 필요에 따라 추후 이를 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매년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처음에 4항에 따라 구성원/협력적 비회원국(CNM)으로부터 수령한 
정보, 및 위원회 수속 규제의 규제6(5)를 기반으로 확대 위원회에 의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이용할 수 있는 기타 모든 적절한 문서화된 정보에 따라, 사무국장이 IUU 선박 리스트 
안을 작성한다. 이후, 준수위원회(CC)는, 당초 IUU 선박 리스트 안 및 해당 리스트 안에 게재된 
선박에 관해 제공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잠정 IUU 선박 리스트 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CC는 현행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안에 대해 검토하면서, 적절한 경우에는 해당 
리스트에서 선박을 삭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확대 위원회는, 잠정 IUU 선박 
리스트 및 현행 CCSBT IUU 선박 리스트를 수정하기 위한 CC에 의한 모든 권고를 고려한 뒤에, 
최종적인 CCSBT IUU 선박 리스트를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CCSBT IUU 선박리스트 정의는 
부속서 I과 같다. 

3. 이 결의의 목적을 위해, 특히 구성원 또는 CNM이 이하와 같은 선박에 관한 적절히 문서화된 
증거를 제시한 경우, 해당 선박은 SBT의 IUU 조업에 관여한 것으로 추측한다. 

a. SBT를 어획했지만, 구성원 또는 CNM에 따라 SBT를 어획하는 것을 허가하지 않은 경우, 또는 ; 

b. SBT의 어획 또는 CCSBT 보고요건에 따라 어획 관련 데이터를 기록 및/또는 보고하지 않았던, 
또는 허위로 보고했던 경우, 또는 ; 

c. CCSBT 보존관리조치를 약하게 하는, 금지된 또는 비준수 어구를 사용한 경우, 또는, 

d.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보급선 또는 급유선에의 전재 또는 공동조업에 
참가한 경우, 또는 ; 

e. 연안국 또는 주체의 관할수역에서 허가 없이 및/또는 SBT 어업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법률 
및 규제의 중대한 위반을 범하고, 그러한 선박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연안국 또는 
주체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SBT를 획득한 경우, 또는 ; 

f. 전재, 보급 또는 급유, 기타 모든 CCSBT의 보존관리조치에 반하는 SBT 조업에 종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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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T의 IUU 조업에 관한 정보

4. 구성원 및 CNM은, 해당년 및/또는 전년에 SBT의 IUU 조업 활동에 관여했다고 추측되는 선박 
리스트를, SBT의 IUU 조업 활동 추측에 관해 적절히 문서화 된 보조적 증거를 첨부하여, 매년, 
적어도 CC 연례회의 14주 전까지 사무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그때, SBT 불법 활동에 관한 
CCSBT 보고양식(부속서II)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5. 본 리스트 및 증거는, 특히 구성원 및 CNM에 의해, 아래 내용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된 정보원
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a) 가끔 채택 및 개정된 CCSBT 관련 결의 ; 

b) 선박 조사에 관한 구성원 및 CNM에 의한 보고 ; 

c) 실시 중인 CCSBT 보존관리조치에 관한 구성원 및 CNMdp 의한 보고 ; 

d) UN식량농업기관(FAO) 데이터, 통계 및 CDS 문서, 및 기타 국내 또는 국제적 검증 가능한 
통계와 같은 관련된 무역통계를 바탕으로 얻게 된 어획 및 무역정보 ; 및

e) 기항국 또는 주체로부터 및/또는 어장에서 얻어진 기타 모든 정보이면서,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

6. 사무국장에 대한 SBT의 IUU로 추측되는 선박 리스트 통지 전 또는 동시에, 구성원 또는 CNM은 
관련된 기국 또는 주체에 대해서,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통해서 통지(부속서 II 양식을 사용)하면서, 
관련된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 사본을 해당 기국 또는 주체에 제공해야 한다. 선박이 IUU 선박 
리스트 안에 게재되어, 이것이 구성원 또는 CNM에 의해 제안된 것이 아닐 경우, 사무국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관련된 기국 또는 주체에 대해, 이 리스트에 선박 게재에 대해 통지(부속서 II 
양식을 사용)하면서, 관련된 적절히 문서화 된 정보 사본을 해당 기국 또는 주체에 제공하는 것
으로 한다.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안

7. 사무국장은, 4항에 따라, 수령한 정보 및 입수 가능한 기타 모든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바탕
으로, IUU 선박 리스트 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이 리스트는, 부속서 III에 준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사무국장은 이 리스트를, 휴회 기간 중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 현행 IUU 선박 
리스트 및 제공되는 모든 보조적인 증거와 함께, 모든 구성원 및 CNM, 또는 이 리스트에 선박이 
포함되어 있는 비협력적비회원국(NCNM)에 대해, 적어도 CC 연례회의의 10주 전까지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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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무국장은, 선박 소유자에 대해, IUU 선박 리스트 안에 게재 및 확대 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게재 확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통지를 하게끔, 기국 또는 
주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한다. 

9. 구성원 및 CNM은 IUU 선박 리스트 안을 수령하면, IUU 선박 리스트 안에 게재된 선박에 대해, 
각각의 활동 및 선박, 선적 및/또는 등록 소유자 변경 가능성을 밝히기 위해, 엄밀히 감시하는 
것으로 한다. 

10. IUU 선박 리스트 안 및/또는 현행 IUU 선박 리스트에 선박이 게재된 구성원, CNM 및 NCNM은, 
사무국장에 대해, 적어도 CC 연례회의 6주 전까지는, 20항 기재에 따라 적절하게 문서화 된 
정보(리스트 기재된 선박이 CCSBT 보존 관리 조치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SBT를 어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것)을 포함하여, 코멘트를 통지하는 것으로 한다. 

11. 7항 및 10에 준거하여 수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무국장은, 모든 구성원 및 CNM에 대해, 
IUU 선박 리스트 안 및 현행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를 10항에 준거하여 제출된 모든 
적절하게 문서화 된 정보와 함께, CC 연례회의 문서로써 CC 연례회의 4주 전까지 회신하는 
것으로 한다. 

12. 모든 구성원, CNM 및 관련된 모든 NCNM은, 사무국장에 대해,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설립에 관련된 가능성이 있는 여러 추가정보를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CC 
연례회의 직전에, 제공된 모든 증거와 함께 해당 정보를 회신하는 것으로 한다. 

CCSBT 잠정 IUU 선박 리스트

13. CC는, 매년, IUU 선박 리스트 안 및 현행 IUU 선박 리스트 및 7항, 11 및 12에서 언급된 정보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14. CC는, 기국 또는 주체가 이하에 대해 증명한 경우, IUU 선박 리스트에서 선박을 삭제하는 
것으로 한다 : 
a) 해당 선박이, 3항에 기재되어 있는 어떠한 SBT의 IUU 조업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았던 경우, 
또는

b) 문제가 되고 있는 SBT의 IUU 조업에 대한 효과적인 행동(특히, 기소 및/또는 적절한 중요한 
제재금 부과) 등이 취해졌다. 
구성원 및 CNM은, 각각의 선적을 소유하는 선박에 의한 CCSBT 보존관리조치 준수를 촉진
하기 위한 모든 행동 및 조치를 보고해야만 한다. 

15. 이 검토를 바탕으로, CC는 이하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 
a) IUU 선박리스트 안 및 7항, 11 및 12에 따라 회신된 증거에 관한 검토를 바탕으로, 부속서 
III에 준거하여, 잠정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하면서 생기는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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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UU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박 등록 또는 어업 허가 취소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이 점에 있어서 취한 조치를 확대 위원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
할 것. 

CCSBT IUU 선박 리스트

16. 확대 위원회는, 연례회의에서 잠정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된 선박에 관한 적절히 문서화 된 
모든 새로운 정보, 및 상기 15항에 따라 실시된 CCSBT 현행 IUU 선박 리스트 개정에 걸리는 
모든 권고를 고려하여, 잠정 IUU 선박 리스트를 검토하는 것으로 한다. 이후, 확대 위원회는, 
CCSBT의 새로운 IUU 선박리스트를 채택하는 것으로 한다. 

17. CCSBT의 새로운 IUU 선박 리스트 채택에 관하여,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선박이 게재
되어 있는 구성원, CNM 및 NCNM은 이하를 요청한다. 

a)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선박 게재, 및 18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하면서 생기는 결과를 소유자에게 통지할 것. 

b) IUU 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선박 등록 또는 어업허가 취소도 포함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이 점에 대해서 취한 조치를 확대 위원회에 대해 정보를 제공
할 것. 

18. 구성원 및 CNM은, 적당한 법률 및 규제, 국제법 및 각 구성원/CNM이 국제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무를 바탕으로, 모든 필요하면서 차별적이지 않은 이하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한다. 

a) 해당 선박에 걸리는 모든 SBT 어업허가를 해제하거나 취소하고, 또는 기국의 국내법 및 
규제를 바탕으로 대체적인 제재를 부과할 것.

b) 깃발을 단 어선이,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선박과의 어획가공 오퍼
레이션 관여 또는 여러 양상 전재 참가 및 공동 조업 등, 어떠한 지원도 실시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

c)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선박이, 어획, 전재, 급유, 보급 또는 항에서의 
어떠한 거래도 허가되지 않도록 확보할 것. 단,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

d)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된 외국 선적의 선박이, 검사 및/또는 효과적인 단속 활동
으로 목적을 한정하여 입항이 허가된 선박을 제외하고, 입항하는 일이 없도록 확보할 것. 
단,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 

e)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선박이, 그 허가를 기반으로 용선되지 않도록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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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외국선적의 선박이, 그 국기를 게양하지 않도록 
확보할 것. 단, 해당 선박 소유자가 바뀌어, 신소유자가 구소유자 또는 어선 어로 작업 지휘
자와 법적, 이익 또는 금전적 관계가 없거나 지배하에 없는 것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 또는 기국 또는 CNM이, 관련된 모든 사실을 고려하여, 해당 선박이 깃발을 
게양하는 것이 IUU 조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 

g)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선박에서의 SBT가 어획, 축양, 전재되거나 국제적/
국내적으로 거래되는 것이 없도록 확보할 것.

h)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선박에서 SBT에 걸리는 허위 CDS 문서 또는 
허위 수입/수출 증명을 조사하여, 관리하고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모든 적절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른 구성원 및 CNM과 교환하는 것. 

19. 사무국장은, 모든 적절한 기밀성 요건에 적합시키며, CCSBT 웹사이트 게재와 같은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CCSBT에 의해 채택된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를 주지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치를 취할 것. 또한, 사무국장은, 적당한 지역어업관리기관에 대해 IUU 조업을 방지, 
억제, 근절하기 위한 CCSBT와 이러한 기관과의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를 통지할 것.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서 삭제

20.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선박이 게재되어 있는 구성원, CNM 또는 NCNM은 준수위원
회를 통해, 또는 휴회기간 중, 언제, 몇 시에라도 이하를 증명하는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사무
국장에게 제출하여, 리스트에서 선박을 삭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a) 해당 선박에 모든 CCSBT 보존 관리 조치를 준수시켜, 조치가 도입되어 있다. 

b) 해당 선박, 특히 해당 선박에 의한 SBT 어업 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에 관한 책임을 유효하게 
만들어갈 책무를 수행한다. 

c) 이하 중, 1개 이상. 
i)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선박에 의해 시행된 SBT의 IUU 조업 활동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기소 또는 적절한 중도의 제재금 부과 등)가 취해져 있다. 

ii) 해당 선박 소유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소유자가, 구 소유자와 법적, 금전적 또는 해당 
선박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행사하는 데에 관계가 없을 것, 새로운 소유자가 SBT의 
IUU 조업 활동에 관여하지 않은 것을 증명할 수 있다. 

iii) SBT의 IUU 조업 활동을 시행한 선박에 관한 건에 대해, 최초의 해당 선박 리스트 게재를 
제기한 구성원/CNM 및 관련된 기국 또는 주체가 납득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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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항에 따라 수령한 정보를 바탕으로, CCSBT의 사무국장은, 삭제 요청 통지로부터 15일 
이내에, 각 구성원에 대해서, 모든 보조적인 정보와 함께 해당 삭제 요청을 전자적으로 통지
하는 것으로 한다.  

22. 확대 위원회의 각 구성원은, 선박을 삭제하기 위한 요청을 조사하면서, 21항에 기재된 사무
국장 통지로부터 21일 이내에 사무국장에 대해, 해당 선박을 CCSBT IUU 선박 리스트에서 
삭제할지 게재한 상태로 유지할지에 관한 결론을 문서로 통지한다. 

23. 사무국장은, 모든 구성원 및 CNM 및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서 선박 삭제를 요청한 
모든 NCNM에 대해 결정 결과를 연락하는 것으로 한다. 

24. 구성원이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서 선박을 삭제하는 데에 합의한 경우, 사무국장은, 
CCSBT의 웹사이트 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서 관련된 선박을 
삭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선박을 리스트에서 삭제하는 결정을 통지한다.

25. 구성원이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서 삭제 요청에 합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박은 준수
위원회에서 새로운 검토를 부여하여, 사무국장은, 구성원, CNM 및 삭제요청을 시행한 모든 
NCNM에 대해 그 뜻을 알리는 것으로 한다. 

기타 특정기관과의 IUU 선박 상호게재에 관한 수속

26. CCSBT 사무국장은, 특히 이하의 기관에 관해 최신 IUU 선박 리스트, 및 리스트 채택 또는 
개정에 관한 기타 관련 정보(동기관이 최초의 리스트 게재 기관인지 아닌지를 포함)을 적시에 
입수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이하의 기관의 사무국과 적절히 연락을 취하며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 : 
전미 열대 가다랑어류 위원회(IATTC), 대서양 가다랑어류 보존 국제위원회(ICCAT), 인도양 
가다랑어류 위원회(IOTC), 중서부 태평양 가다랑어류 위원회(WCPFC), 남극 해양성 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위원회(CCAMLR), 남동 대서양 어업기관(SEAFO), 남인도양 어업 협정(SIOFA) 및 
남태평양 어업관리기관(SPRFMO). 

27. 26항에 규정된 기관에 의해 리스트에 게재된 IUU 선박에 대해서, 28항에서 32항까지 규정된 
절차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CCSBT IUU 선박 리스트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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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6항을 기반으로 정보를 수령한 경우이면서, 어떤 기관의 IUU 선박 리스트에 선박이 추가되어 
있으며, 해당 기관이 최초의 리스트 게재기관인 경우, CCSBT 사무국장은 CCSBT IUU 선박 
리스트 개정을 목적으로, 관련 정보1)를 모든 구성원에게 신속하게 회신한다.

29. 26항에 규정된 기관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된 선박이면서, 해당 기관이 최초의 리스트 게재
기관인 경우, 구성원 중 누군가가, 사무국장으로부터 통달을 받은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선박 리스트 게재에 반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선박은 CCSBT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된다. 리스트 게재에 반대하는 구성원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30. 29항에 따라 리스트 게재에 반대가 있었을 경우, 해당 건은 준수위원회에 의한 세부 조사를 
위해, 동위원회의 차기 연례회의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준수위원회는 확대 위원회에 대해, 
IUU 선박 리스트에 관련선박을 게재할지 여부에 관한 권고를 시행한다.

31. 28항에서 30항에 규정된 상호 게재 절차 하에 CCSBT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된 선박이면서, 
이후 26항에 규정된 최초의 리스트 게재기관의 IUU 선박 리스트에서 삭제된 선박은, CCSBT 
IUU 선박 리스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한다. 해당선박의 CCSBT IUU 선박 리스트에서 삭제가 
발효된 날짜는, 구성원에게 해당 날짜를 통지하는 CCSBT 사무국에서 회신하는 날짜로 한다. 

32. 29항에서 31항까지 규정에 따라, CCSBT IUU 선박 리스트에 선박 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 CCSBT 사무국장은 모든 구성원에 대해, 개정된 CCSBT IUU 선박 리스트를 신속하게 
회신한다.

무역조치/제재 

33. 구성원 및 CNM은, 기국 또는 주체 및 연안국 또는 주체의 적당한 WTO 상의 의무를 포함하는 
국제법에 합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7항 및 15항을 기반으로 일시적인 
IUU 선박 리스트 안 및 잠정 IUU 선박 리스트 안에 게재된 선박, 또는 14항, 16항, 22항에서 
26항 또는 31항을 기반으로 IUU 선박 리스트 안, 잠정 IUU 선박 리스트 안 또는 현행 IUU 선박 
리스트에서 이미 삭제된 선박에 대해, 그러한 선박이 SBT의 IUU 조업에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인 무역조치 또는 기타 제재 조치를 취하면 안 된다.

1) “관련 정보”란 최초의 상호 게재 기관의 IUU 선박 리스트 중에서 CCSBT에 대해 제공되는 모든 선박 정보(예를 들어, 선박명, IMO 
번호, 콜 사인, 소유자, 조업자 및 가능한 경우, IUU 활동 개요)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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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I :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정의

모든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양식은, 부속서 III에 따라야 한다.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안
본 리스트는, 7항에 따라, 또는 구성원 및 CNM에서 SBT 불법 활동에 관해 CCSBT 보고 양식
(부속서 II)에 따라 제출된 정보 및 해당년도 및/또는 전년 중에 SBT의 IUU 조업 활동에 관여했다고 
추측되는 선박에 관한 기타 모든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사무국장이 작성한다. 이후, 
본 리스트는 준수위원회가 매년 세부 조사한다. 

CCSBT의 잠정 IUU 선박 리스트
본 리스트는 IUU 선박 리스트 안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본 리스트는 준수위원회가 IUU 선박 리스트 안을 검토하고, 관련된 증거를 회신 받고, 리스트 안에 
대한 모든 적절한 개정이 시행된 때에 작성된다. 

현행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
본 리스트는, 합의된 잠정 IUU 선박 리스트와, 현행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를 조합해서 검토
하여 작성한다. 

확대 위원회는, 그해의 연례행사에서 잠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선박에 관한 모든 새로운 
적절히 문서화된 정보, 및 CC에 의해 작성된 현행의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걸리는 모든 
수정 권고를 고려하여, 잠정 IUU 선박 리스트를 검토한다. 이 과정은 확대 위원회에 의해 합의 및 
채택된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를 현행의 CCSBT의 IUU 선박 리스틀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의 CCSBT IUU 선박 리스트는, 26항에서 32항을 바탕으로 다른 특정기관(26항을 참조)과의 
상호 게재에 의한 추가 및/또는 삭제, 또는 20항에서 25항을 바탕으로 구성원/CNM/NCNM에서
부터의 요청을 통해서, 휴회기간 중에 개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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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II : SBT 불법 활동에 관한 CCSBT 보고 양식

1. 선박의 상세

a 현재의 선박명(있을 경우, 구 선박명) 

b 현재의 깃발(있을 경우, 구 깃발)

c 최초로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된 날짜(해당하는 경우)

d 로이드, IMO 및 UVI 번호(가능한 경우)

e 사진(있을 경우)

f 콜사인(있을 경우, 구 콜사인)

g 소유자/수익권 소유자(있을 경우, 구 소유자), 및 소유자 등록지(있을 경우)

h 조업자(있을 경우, 구 조업자)

i 선장/어업 어선 어로 작업 지휘자의 이름 및 국적

j SBT의 IUU 조업이 의심 되는 날짜

k SBT의 IUU 조업이 의심 되는 위치(최대한 정확하게 특정2))(가능한 경우)

l SBT의 IUU 활동 의심 개요(세부 내용은 섹션2를 참조) 

m SBT의 IUU 조업에 관해 실시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조치의 개요

n 실시된 조치의 결과

 

2) 위도/경도, 지리적 위치의 명칭 및/또는 CCSBT 통계 해구 번호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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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SBT 결의 사항 위반 상세

결의의 3항 각 사항에 대해, 이를 위반한 경우, “X”를 기입하고, 날짜, 위치 및 정보원과 같은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추가정보는, 필요에 따라 별지로 제공할 수 있다. 또한 3항 아래에 열거할 수 있다. 

참고 항 SBT의 IUU 조업 활동 기재

3a
SBT를 어획했지만, 구성원 또는 CNM에 의해 SBT를 어획하는 것을 허가받지 
않은 경우

3b
SBT 어획 또는 CCSBT 보고 요건을 바탕으로 어획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또는 허위로 보고했을 경우

3c
CCSBT 보존관리 조치를 약하게 만들거나 금지된 또는 비준수 어구를 사용한 
경우

3d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보급선 또는 급유선에 전재 또는 
공동조업에 참가한 경우

3e
연안국 또는 주체의 관할 수역에서 허가 없이 SBT 어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률 및 규제의 중대한 위반을 범하고, 그러한 선박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연안국 또는 주체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고 SBT를 어획한 경우

3f
전재, 보급 또는 급유, 기타 모든 CCSBT 보존 관리 조치에 반하는 SBT 어업 
활동에 종사한 경우

3. 관련 서류

관련된 첨부 서류(승선 보고서, 재판 기록 및 사진 등)을 여기에 열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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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III : 모든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안, 잠정 및 현행)에 포함되어야 할 
정보

안, 잠정 및 현행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는, 가능한 이하의 세부 내용을 포함시킨다. 

i) 선박의 명칭 및 있을 경우, 구 명칭

ii) 선박 깃발 및 있을 경우, 구 깃발

iii) 선박의 소유자 및 있을 경우, 구 소유자(수익권 소유자를 포함), 및 소유자의 등록지(있을 경우)

iv) 선박 조업자 및 있을 경우 구 콜사인

v) 선박 콜사인 및 있을 경우 구 콜사인

vi) 가능한 경우, 로이드/IMO 및 UVI 번호

vii) 가능한 경우, 선박의 사진

viii) 해당 선박이 최초로 CCSBT의 IUU 선박 리스트에 게재된 날짜

ix) 해당 선박의 리스트 게재를 정당화하는 활동의 개요 및 모든 관련된 보조 문서 및 증거(상호 
게재된 선박에 대해서, “[기관명]부터 상호 게재”하여 한정적으로 기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기관명]은 해당 선박을 최초로 리스트 게재한 기관3)의 명칭이다.) 

x) 있을 경우, 해당 선박의 모든 관련된 현인 날짜 및 위치

xi) 해당 선박에 의해 실시된 CCSBT 보존 관리 조치에 위반하는 모든 관련 활동의 개요(있을 
경우)

3) CCSBT가 상호 게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 리스트에 대해서는 26항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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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절차(MP) 채택에 관한 결의
(제26회 위원회 연례회의(2019년 10월 14-17일)에서 개정)

남방 참다랑어 보존 확대 위원회는, 

최선의 과학적 조언을 기반으로 남방 참다랑어 보존 및 최적이용을 확보할 필요성을 확인하고, 

현재 자원 상황, 및 특히 2016년 산란 친어 자원량이 초기 자원량의 11% 내지 17%의 상황일 때, 
조언하는 확대과학위원회에 의한 최신 자원평가결과 및 2019년 확대과학위원회가 자원을 지속적
으로 재건해갈 것을 시사한 것을 고려하고, 

2035년까지, 산란 친어자원을 초기자원의 20%로 하는 잠정적인 재건 목표의 레퍼런스 포인트까지 
회복시킬 것을 결의하고, 

CCSBT 당초의 관리 방식이 초기산란친어자원량을 2010년의 약 5%부터 2016년의 약 13%까지 
재건하기 위한 지침이 된 점, 2018년에는 자원이 초기 산란 친어 자원량의 약 17%에 달한 점을 
유의하고, 

2035년까지 초기산란친어자원량의 30%까지 자원을 재건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2019년 9월 확대과학위원회 회의에서 동 위원회가 개발한 관리절차를 고려하여, 

2017년 확대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동 위원회가 개정한 전세계 총 어획 가능량 배포에 관한 결의에, 

자국의 어획 레벨이 국가별 배분에 따르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또한 확대 위원회가 채택한 동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실시하는 각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 의무를 의식하여,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제8조 3(a)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확대 위원회는, 2019년 확대과학위원회 연례회의에서 동위원회가 권고한 “케이프 타운 절차”로 
알려진 관리 절차(MP)를 제18회 과학위원회에 부속하는 확대과학위원회 보고서 부록10에 
기재된 메타 룰 프로세스(meta-rule process)와 함께 채택한다. 메타 룰 프로세스는 확대과학
위원회가 케이프타운 절차에 맞춰 조정하고, 확대 위원회가 승인하면 발효하게 된다. 

2. MP는 2021년 이후 전세계 총어획가능량(TAC)을 설정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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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P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TAC를 권고하는데(즉, 시차(lag)는 없다), 이후에는 MP에 의한 
TAC 산출과 해당 TAC 실시 사이에 1년의 시차를 둔다(즉,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TAC는 
2022년에 산출된다). 

4. MP의 파라미터는, 아래와 같다. 

(i) MP는 2035년까지 초기산란친어자원량의 20%로 하고 잠정적인 재건 목표 레퍼런스 포인트
까지 자원을 회복시킨 데 대해, 적어도 70%의 달성 확률을 가지게 한다. 

(ii) MP는 2035년까지 초기산란친어자원량의 30% 자원량 수준을 달성하는 데 대해, 50%의 
달성 확률을 가지게 한다. 

(iii) 최소 증가 또는 감소 TAC 변경 폭을 100톤으로 한다. 

(iv) 최대 증가 또는 감소 TAC 변경 폭을 3,000톤으로 한다. 

(v) TAC는 3년간을 대상으로 설정된다. 

5. 각 3년간의 TAC 국가별 배분량은, 전세계 총 어획가능량의 배분에 관한 결의1)를 바탕으로 
분류된다.

1) 2017년 확대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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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BT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조치를 다른 다랑어류 RFMO 조치와 
조화시키기 위한 결의

(제26회 위원회 연례회의(2019년 10월 14-17일)에서 채택)

남방 참다랑어의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다른 관련된 다랑어류 지역어업 관리기관(RFMO)의 생태학적 관련종(ERS)에 관한 조치에 따르는 
것을 의무화하는 CCSBT 결의를 세워, 다른 다랑어류 RFMO와 노력이 중복되는 일 없이, 남방참
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 회원국에 대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ERS에 관한 조치를 책정하고자 한 
제5회 전략·어업관리작업부회에서의 결의를 상정하고, 

분포범위가 배타적 경제수역 내외에 존재하는 어류자원(경계왕래어류(straddling fish) 자원) 및 
고도회유성 어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1982년 12월 10일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조약 
규정 실시를 위한 협정 및 다른 다랑어류 지역어업관리기관 간에서의 협력 및 보존관리조치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유의하며, 

일부 해조류(海鳥類) 신천옹과(Diomedeidae, 알바트로스류) 및 슴새과(Procellariidae)가 세계적
으로 멸종의 위기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또한, 남방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한 어업이, 바다 거북류, 상어류 및 고래류와 같은 기타 종에 
대해서도 우발적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제5조 (2)에서 체약국은, CCSBT에 대해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하는 점을 상기하고, 

남방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한 어업에 기인하는 생태학적 관련종에 대한 우발적인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결의하고, 

2007년 1월 26일 참다랑어류 RFMO 고베 합동 회의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보존관리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어업 관리 책임을 지는 다른 기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의 중요성을 유의하고, 

2007년 7월 3-6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7회 생태학적 관련종 작업부회(ERSWG)에서,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남방 참다랑어 어업에서 생태학적 관련종에 대한 상호 작용에 대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권고를 재확인하고,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제8(3)에 따라, 아래 내용에 합의한다.
1. 본 CCSBT 결의 목적에 관해, 
a) “인도양 다랑어류 위원회가 관할하는 수역”은, 인도양 다랑어류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제2조에 규정된 수역이다.

b) “중서부 태평양 다랑어류 위원회 조약 구역”은, 서부 및 중부 태평양에서의 고도회유성어류
자원 보존 및 관할에 관한 조약 제3조에 규정된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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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대서양 다랑어류 보존 국제위원회의 조약 구역”은, 대서양 다랑어류 보존을 위한 국제조약 
제1조에 규정된 수역이다. 

d) 상기 a)-c)까지에 정의된 해역은, “각각의 위원회가 관할하는 수역”이며, 이를 합쳐서 “관할 
수역”이라고 한다. 

e) “ERS 조치”란, 인도양 다랑어류 위원회(IOTC), 중서부 태평양 다랑어류 위원회(WCPFC) 및 
대서양 다랑어류 보존 국제 위원회(ICCAT)에서 발효되고, 시기에 맞춰 채택, 개정되고 있는 
여러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조치이며, 부록I에 명시된 조치를 뜻한다. 

f)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이란, CCSBT 확대 위원회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을 
뜻한다.

2. 본 결의는, 관할 수역에서 “남방 참다랑어 어업허가선의 CCSBT 기록”에 게재된 모든 선박에 
적용한다. 각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자국의 깃발을 단 선박이 관할 수역에서 남방 참다
랑어를 어획하는 선박이 해당 관할 수역에서 발효된 모든 ERS 조치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확보해야 한다(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이 ERS 조치를 채택하고 있는 다랑어류 
RFMO의 회원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3. 관할 수역 외에서 조업하는 경우, 회원국 도는 협력적 비회원국은, 남위 30도 이남에서 모든 
연승어업에서 토리 라인(Tori lines)을 사용해야만 한다. 

4. 관할 수역이 중복될 경우,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적용하는 적절한 RFMO의 ERS 조치를 
선택해야만 한다. 

5. 각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자국의 깃발을 단 선박이 관할 수역 내에서 남방 참다랑어를 
어획할 때 ERS 조치에 포함되는 의무를 준수할 수 없었을 경우, 이에 대해 효과적인 행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 확대 위원회의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은, 회원국이 아닌 위원회의 관할 
수역에서 남방 참다랑어 어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조약이 적당한 기관에 의해 회원국이나 협력적 
비회원국에 의한 ERS 조치 준수 상황이 평가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
원국은, 해당하는 경우에는 CCSBT 준수위원회에 대해, 관련된 ERS 조치에 관한 이러한 행동에 
대해 보고한다. 

6. CCSBT 사무국은, IOTC, WCPFC 및 ICCAT 연례회의에서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여러 결정을 
바탕으로, 매년 CCSBT 확대 위원회 연례회의 전에 부록 I에 명시되어 있는 ERS 조치 일람을 
갱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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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WCPFC의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된 다랑어류 RFMO의 ERS 조치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회원과 협력적 비회원국 및 공식 이론 제기와 해당 다랑어류 RFMO 의사 결정 
규칙 운용을 이유로 해당 ERS 조치에 의해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 자는, 해당하는 관할 수역
에서 남방 참다랑어를 어획하는 경우라도, 해당 ERS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WCPFC의 경우
에는, 서부 및 중부 태평양에서 고도회유성 어류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약 제20조의 6을 
바탕으로 ERS 조치에 관한 결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회원국 또는 협력적 비회원국은, 해당 조치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될 때까지, 해당하는 관할 수역에서 남방 참다랑어 어획을 하고자 할 때, 
해당 ERS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8. 사무국은,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에 대해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매년 CCSBT 준수위원
회에 대해, ERS 조치 실시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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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I : ERS 조치

IOTC 관할 수역
a) 바다거북 보존에 관한 결의(12/04)
b) 연승어업에서 우발적인 바다새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한 결의(12/06)
c) IOTC 관할 수역에서 어획된 환도상어 보존에 관한 결의(12/09) 
d) 고래상어 보존에 관한 결의(13/04)
e) 고래상어(Rhincodon typus) 보존에 관한 결의(13/05)
f) IOTC협약 수역 내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된 상어종 보존에 관한 과학 및 관리 프레임워크에 
관한 결의(13/06)  

g) IOTC협약 수역 내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된 상어종 보존에 관한 결의(17/05)
h) IOTC협약 수역 내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된 청새리 상어 보존에 관한 결의(18/02) 
i) IOTC 협약수역 내 어업과 관련하여 어획된 쥐가오리종 보존에 관한 결의19/03(2019년 10월 
29일 효력 발생)

WCPFC 조약 구역
j) 2008/03 결의 바다거북 보존관리 조치(2020/01 CMM 2018/04로 대체됨)
k) 2010/07 결의 - 상어 보존관리 조치 
l) 2011/04 결의 – 장완흉 상어 보존관리 조치 
m) 2012/04 결의 – 선망어업에서 고래상어를 보호하기 위한 보존관리 조치
n) 2013/08 결의 – 미흑점상어 보존관리 조치
o) 2014/05 결의 – 상어 보존관리 조치
p) 2018/03 결의 – 고도회유성 어류자원 어획이 바다새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보존
관리 조치 

q) 2018/04 결의 – 바다거북 보존관리 조치(2020/1/1 발효, CMM 2008-03을 대체)

ICCAT 조약 구역
r) 상어종 부수어획과 자원현황에 관한 연구에 대한 FAO 협력에 관한 결의(95-02)
s) 상어 조업에 관한 결의(03-10)
t) ICCAT가 관리하는 조업으로 어획된 상어 보존에 관한 권고(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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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써클 훅에 관한 결의(05-08)
v) 상어에 관한 부수적인 권고(07-06)
w) 연승 어업에서 우발적인 바다새 부수어획을 줄이기 위한 권고(07-07)
x) ICCAT 협약 지역에서의 조업에서 잡힌 진환도 상어에 관한 권고(09-07)
y) ICCAT에서 관리하는 조업에서 잡힌 청상아리에 관한 권고(10-06)
z) ICCAT 협약 지역에서 조업으로 잡힌 장완흉 상어 보존에 관한 권고(10-07)
aa) ICCAT가 관리하는 조업으로 잡힌 귀상어에 관한 권고(10-08)
bb) ICCAT 조업에서의 바다거북 부수어획에 관한 권고(10-09)
cc) ICCAT 조업으로 잡힌 미흑점 상어에 관한 권고(11-08)
dd) ICCAT 연승어업에서 우발적인 부수어획으로 잡히는 바다새를 줄이기 위한 권고(11-09)
ee) ICCAT 조업에서의 부수어획과 폐기에 대한 데이터 수집 및 조화에 관한 권고(11-10)
ff) 과학 옵서버들에 의한 금지된 상어종에 관한 생물학적 샘플링에 관한 권고(13-10)
gg) ICCAT 조업에서 부수어획으로 잡힌 바다거북에 관한 권고 13-11, 수정 권고(10-09)
hh) ICCAT 조업에서 잡힌 진환도 상어에 관한 권고(14-06)
ii) ICCAT 조업으로 잡힌 비악상어에 관한 권고(15-06)
jj) ICCAT 조업에서 잡힌 대서양 청새리 상어 보존관리 조치에 관한 권고(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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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의 생태학적 관련종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권고

(제26회 위원회 연례회의(2019년 10월 14-17일)에서 채택)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확대 위원회는, 

일부 해조류(海鳥類), 신천옹과(Diomedeidae, 알바트로스류) 및 슴새과(Procellariidae)가 세계적
으로 멸종의 위기가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남방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서, 바다 거북 및 상어류와 같은 다른 종에 대해서도, 우발적
으로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제2조에서 생태학적 관련종의 정의를 상기하며, 

남방 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조약 제5조(2)에 대해, 체약국은, 남방 참다랑어 보존위원회에 대해,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데이터를 신속하게 제공해야하는 것을 상기하고, 

남방 참다랑어를 대상을 하는 어업에 기인하는 생태학적 관련종에 대한 우발적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결의하고, 

2007년 1월 26일 다랑어류 RFMO 고베 합동 회의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보존관리조치에 대해, 
국제적인 어업 관리 책임을 지는 다른 기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유의하며, 

2007년 7월 3-6일, 도쿄에서 개최된 제7회 생태학적 관련종 작업부회(ERSWG)에서 회원국과 
협력적 비회원국은, 남방 참다랑어 어업에서 생태학적 관련 종에 대한 상호 작용에 대해,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권고를 재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권고한다. 

1.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연승 어법으로 우발적으로 혼획된 바닷새를 줄이기 위한 국제
행동계획(IPOA-Seabirds), 상어류 보존관리 국제 행동 계획(IPOA-Sharks) 및 어업조업으로 
바다거북이 죽는 것을 줄이기 위한 FAO 가이드라인(FAO-Sea turtules)을 실행하고 있지 않다면, 
가능한 실행한다. 

2.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생태학적관련종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확대 위원회 및/또는 
필요에 따라 생태학적 관련종 작업부회를 포함하는 보조기관에 보고한다. 

3.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은 본 권고의 1항 및 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해 확대 위원회에 부속하는 
준수위원회에 대해, 매년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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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CSBT 사무국은, 인도양 다랑어류 위원회, 중서부 태평양 다랑어류 위원회 및 대서양 다랑어류 
보존 국제위원회 사무국 사이에서, 생태학적 관련종에 대해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환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5. 확대 위원회는 남방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 영향으로 생태학적 관계종 보호 강화라는 
관점에서, 본 권고 및 “CCSBT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조치를 다른 다랑어류 RFMO 조치와 
조화시키기 위한 결의”의 운용을 검토한다. 

6. 확대 위원회 및/또는 필요에 따라 보조기관은, 남방 참다랑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이 미치는 
생태학 관련종에 대한 리스크 평가를 실시한다. 확대 위원회는, “CCSBT의 생태학적 관련종에 
관한 조치를 다른 다랑어류 RFMO 조치와 조화시키기 위한 결의”의 채택으로 이러한 리스크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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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 참다랑어 연간 총허용어획량(TAC)의 미어획량 한정적 이월에 관한 결의
(제26회 위원회 연례회의(2019년 10월 17일)에서 채택)

남방참다랑어 보존 확대 위원회는, 

2011년 제18회 연례회의에서 “관리절차 채택에 관한 결의”가 채택된 것에 유의하고, 

동 결의가 3년간 블록 별로 남방 참다랑어의 전세계 총허용어획량(TAC)를 설정하는 관리절차를 
채택하고 있는 것에 유의하고, 

회원국이 각 할당년 내에 각각의 총허용어획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 및 회원국의 매년 
총허용어획량의 한정적인 이월을 인정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미어획량 이월에 관한 규정이 각 할당년 간 어획에 관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어업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을 인식하고, 

이러한 규정이 현행 관리절차 운용 및 세계의 TAC 설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며, 

미어획량 이월에 관한 규정이, 일부 회원국에 대해 행정적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 회원국이 자국선에 대해 본 규정을 적용할지 여부는 각각의 회원국의 판단에 맡길 것을 인식
하고, 

조약 제8조 3(b)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섹션1 : 이월조치 설정

1. 확대 위원회는, 본 결의에 따라 회원국의 연간 총허용어획량의 미어획량 한정적 이월에 관한 
조치를 책정한다.1)

2. 회원국은, 총허용어획량의 미어획량 이월을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어획량 이월을 하기로 
결정한 회원국은 아래 세션2-4에서 규정하는 조치를 기반으로 이를 실시한다. 

섹션2 : 이월 조치

1) 총허용어획량이란 그 해의 회원국의 효과적인 어획 한도 할당량에 그 해 이전에서 이월된 미어획 할당량을 더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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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원국의 연간 총허용어획량이 미 소진된 경우, 해당 회원국은 미 소진된 할당량을 다음 할당
년도로 이월할 수 있다. 하지만 한해에서 다음 해로 이월된 총 할당량은 해당 회원국의 할당량을 
이월하는 연도의 효과적 어획 한도2)의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4. 회원국의 연간 총허용어획량의 미 소진 어획량은, 해당 할당년에 관해 회원국의 연간 총허용
어획량에서 해당 회원국에 대해 계상된 모든 사망량의 합계를 뺀 수량에 해당한다. 해당 회원
국에 대해 계상된 모든 사망량의 합계에는 이하를 포함시켜야 한다. 

a) SBT를 주요 어획 대상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상업적 어업 조업에 기인하는 사망률
b) 회원국이 각각 국가별 배분량 범위 내에서 확보하는 아래 항목에 대한 모든 할당량

• 방류 및/또는 투기
• 유어
• 관습적 및/또는 전통적 어업
• 연안 영세 어업

5. 회원국은 4(b)항에 규정된 각 항목에 대해, 할당년에 실제 어획량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능한 경우, 회원국에 의한 할당 전량을 대신해 동 추정치가 해당 
회원국에 대해 계상된 모든 사망량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어느 해의 회원국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할당년의 국가별 배분량에 직전의 할당년도의 국가별 
배분량의 20%에 상당하는 수량을 더한 수량을 초과하면 안 된다.

섹션3 : 이월조치에 관한 통보 및 보고

7. 사무국은, 회원국이 할당년 종료 시점에서 미어획분 할당량을 다음 할당년으로 이월할하고자 
하는지 의향을 확인한다. 미어획분의 할당량 이월을 실시하는 회원국은 사무국으로부터 요청을 
수령한 90일 이내에, 사무국에 대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새로운 할당년의 수정된 총허용어획
량을 포함시킨다. 

2) 회원국 할당량과 합의된 단기간의 국가별 할당량 조정분을 더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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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회원국은, 해당 할당년에 실제 이용 유무와 상관없이, 확대 위원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에 
해당 조치 적용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 

섹션4 : 이월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9. 추가적인 관리행동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확대과학위원회로부터의 조언을 바탕으로, 
확대 위원회가 3년간 쿼터 블록 내에서 세계의 총허용어획량을 줄이는 데에 합의한 경우에는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에 규정된 이월 조치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0. 확대 위원회가 3년간 쿼터 블록 내에서 1 이상의 회원국의 국가별 배분량을 줄이는 데 합의한 
경우에는, 확대 위원회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해당 회원
국은 본 결의에 규정된 이월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11. 세계적으로 더 낮은 TAC를 관리절차가 권고한 경우 또는 확대 위원회가 결정한 경우에는, 확대 
위원회가 별도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모든 회원국이 본 결의에 규정된 이월 조치를 실시
하지 않는다. 

12. 회원국이 2017년 어기 또는 이후에 국가 배분량을 초과하면서 해당 어기의 초과 어획량을 변제
하지 않은 경우에는, 확대 위원회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은 이러한 어획
량이 변제될 때까지, 본 결의에 규정된 이월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섹션5 : 일반 규정

13. 본 결의에서의 조치는 채택과 동시에 발효하는 것으로 한다. 

14. 새로운 관리절차 채택 후, 확대 위원회는 확대과학위원회의 조언을 고려하며 필요에 따라 본 
결의의 검토 및 개정을 실시한다. 

15. 본 결의는 제21회 위원회 연례회의에서 채택된 “남방 참다랑어 연간 총허용어획량의 미어획량 
한정적 이월에 관한 결의”를 대신하는 것이며, 이 결의를 실효시키는 것이다.



번역 : 해외수산협력센터 김선경 전문관 (202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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